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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이 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나 보조
금에 의한 국가의 지방재정에의 커다란 관여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
율적인 재정운영을 조장하고, 이것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배
경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그 재정규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를 소프트한 예산제약
으로부터 하드적인 예산제약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
으로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을 재건하는 방법으로는 미
국식의 파산선고제도가 적절하다. 챕터나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 지방
자치단체를 보호하며 그 보호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판 채무자회생법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
로운 룰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그 재정재건의 속도도 가속화할 것이
다. 시장의 가버넌스에 의한 재정규율의 유지를 진행해 가려면 이러
한 틀이 그 전제로서 어떻게든 필요하다.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챕터나인, 지방재정재건법, 재정

위기, 지방채



A bstract

It is not yet whispered that a municipal government entity is declared 

bankrupt. But municipal financial standing go from bad to worse.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is aggressively intervening in the municipal 

finance through various kinds of grant. It promotes inefficiency of the 

municipal finance and it is at the bottom of municipal financial crisis.

In order to solve the matter,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a governance 

of the market in a municipal finance. If a governance of market carries 

out, a municipal bankruptcy will take place rightly. The best way to 

cope with difficulties is to adopt the model of Chapter 9.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is american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a 

municipal finance.

Kew Words : Municipal Bankruptcy, Chapter 9, Municipal Finance 

Reconstruction Law, Financial Crisis, Municipal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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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IMF체제 아

래에서이다.1) 국가적 금융위기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산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재정위기가 표출되어 화제가 된 
경우도 아직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 온화한 상황이 지방자치단
체 재정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견 아무런 풍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면 아래에서는 확실히 악화하고 있음이 그 실태이다. 악화의 정도
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파탄에 빠질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지는 이를 경험
한 외국의 사례(예컨대 미국의 오렌지카운티, 일본 복강현 적지정 등)

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해진다. 예컨대 각종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가
계부담의 증가, 공공투자의 억제, 공공시설관리비삭감 등에 의한 지역
생활환경의 악화, 지방세의 증세라는 주민에의 직접적인 부담초래 등
이 그것이다. 최근 일본 북해도 석장시의 파산에 관한 언론보도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 파산에 따라 주민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삶이 요
구되는 생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파탄 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태를 상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가 철저하고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이 2중 내
1) 김범식/박원석/송영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9.1. 

; 문인수, 지차체 파산,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방자치, 1998.12. ; 이계탁/김선엽,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파산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1999.12. 등의 연구
가 행해졌다. 

2) 조선일보 2006년 11월 23일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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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나 일본식의 지방재정재건제도와 같
은 비교적 정비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제도를 마련
해 놓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5조 이하에 재
정분석ㆍ진단ㆍ공표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파탄 내지 지불불능의 문제는 더 이상 이론상으로
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계속된다면 재정파탄의 상황은 조기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
황이 이러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안고 있는 지불의무를 더 이
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지불불능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바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안적 문제에 대하여 먼저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그 해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본다. 나아가 장기적 관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제도설계에 있어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에 대한 행정적 나아가 사법적 해결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및 미국의 제도 및 그 운영의 경험을 참조하
면서 우리나라의 적합한 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공론화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건전화 및 그 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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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1. 미국의 지방분권의 틀

1)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그것이 특이한 것이지만 파
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과도 크게 관련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의 유지라는 면에서 참고가 되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규율의 유지하는 점에서는 미국의 균형재
정법도 중요하다. 이러한 주요 테마 이전에 우선 미국의 지방자치단
체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의 제
도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87000을 초과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꽤 많다. 미국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그 수는 대단히 많다. 우리
나라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미
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란 주정부(州政府) 하에 있는 조직체를 지칭한
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란 구
체적으로는 카운티, 마니시팔리티, 타운쉽, 학교구, 특별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그 내역을 보면 그 수는 전체로 87849(2002년 현
재)개이고,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특별구로서 35356개이다. 카운티가 
3034개, 마니시팔리티가 19431개, 타운쉽이 16506개, 학교구가 13522

개이다.3) 

이들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조직으로 생
각되고 있다.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연방국가이다. 연방국가란 독립적 
3) 상무성 센서스국 Census of Govern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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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갖는 주를 구성단위로 하고 있다. 현재 50개인 주정부가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위임되어 있지 
않은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각주 또는 인민에게 유보되어 있다. 헌법
상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에 위임되고 있는 권한은 조세의 부과징수, 

화폐의 주조, 전쟁의 선언 및 평화 등 합중국헌법 제1조 제8절에 기
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주정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합중국헌법에 
의하여 위임되지 않거나 또는 각주에 대하여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각 주 또는 인민에게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중국헌법수정 
제10조).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학교의 설치운영, 주경찰제
도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 내의 지방제도의 운영에 대하여는 각주에 권한이 있으며 
각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권한에 
관해서는 각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
술한 지방자치단체는 주가 창출한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해서는 2가지의 사고가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
단체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딜론원칙이라 칭해진다. 이에 대하여 최
근은 그 위에 하나의 특별한 사고가 유력해지고 있다. 홈룰의 개념이
다.4)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부 등으로부터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하는 사고이다. 홈룰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의 자
치헌장을 제정하여 이것에 기초하여 조직ㆍ재정운영ㆍ권한행사 등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는 딜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캔사스주 등 
일부의 주에 한정되고 있으며, 홈룰의 사고를 채택하는 주가 지배적
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한 상세는 http://www.nlc.org/about_cities/cities_101/153.cfm 및 C.Wirt, Dillon’s 
Rule, Virginia Town & City. vol.24 no.8, 1989.8. pp.1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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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성격에 대하여 약간 설명을 부가한
다. 카운티는 원래는 주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가 조직하여 간다고 하는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지역
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곳에서도 경찰이나 소방 등의 행정서
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카운티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카운티는 주민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정부의 하부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마니시팔리티란 일정의 인구가 모여 행정수요가 발생
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헌법이나 
법률에 기초하여 창설된 지방자치단체이다. 타운쉽은 주민의 의사와
는 관계없이 주정부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기능으로서는 
마니시탈리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타운쉽의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 그것은 타운미팅이라고 칭하는 유권자의 
회합이다. 타운미팅에는 모든 유권자가 참가하여 의사결정을 행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가 취해져 있다. 

학교구는 공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법의 절차에 기초하여 설
치되어 있는 행정구이다. 공립의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그 대상이 
되어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구가 많은 것이 하나
의 특징이다. 특별구는 이것도 주법의 절차에 따라 어떠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조직이다. 예컨대 소방ㆍ상수도ㆍ
하수도ㆍ공원ㆍ도서관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조직이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꽤 다수의 조
직이 복잡하게 혼재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
가 학교시설의 운영이나 소방 등의 행정서비스를 함께 행한다고 하는 
형태는 아니다. 시가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지역주민이 모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질 높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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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표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당연히 그를 위한 비용은 그 특별구의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동일한 시 중에 학교구나 특별구가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각의 세금을 모두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다. 카운티의 세금, 마니시팔리티의 세금 그리고 특별구의 세금을 내
는 형편이 된다. 

2)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
주정부도 포함하여 재정의 일반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정부에서

의 세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조세이다. 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로 38%를 점하고 있다. 특히 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다. 다음으로 정부간 세입이다. 이것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며 
전체의 22%를 점하고 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부간세출이 29%로 높
은 비율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카운티, 마니시팔리티, 

학교구 등)에의 보조금이다. 직접적인 지출로서는 교육관계, 고속도로, 

병원관계의 지출이 높은 비율로 되어 있다. 특히 교육관계의 지출이 
높지만 이것은 고등교육관계의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 

카운티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보면 세입에서는 
정부간세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전체의 34%를 점하고 있다. 연방정부
나 주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조세
로서는 전체에서 3할 정도로 되어 있지만, 특히 재산세의 비중이 높
고 세입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다. 이외 수수료수입에서는 병원, 하수
도관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세출에서는 대부분이 직접지출이지만, 압
도적으로 교육관계의 지출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초등, 중등
학교의 교육비의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 병원, 경찰, 고속도로관
계의 지출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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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의 지출이 높은 특징을 보이지만, 직원수에서 보아도 주립고
등학교의 직원수는 전체 공무원수의 약 42%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로는 초등교육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약 53%를 점하
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도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되
어 있다. 

우리나라와의 비교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급료와 의원
의 수에 있어서도 언급한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급료는 우
리나라에 비하여 높지 않다. 의회의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의원의 수ㆍ급료는 적은 것이 현황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서
는 마니시팔리티의원의 수는 법률로 5인으로 정해져 있다. 독자의 헌
장을 갖고 있는 바이라도 겨우 10-15인 정도이다. 또한 미국 전체를 
보아도 뉴욕시, 시카고시, 내슈빌시 등 인구규모가 큰 곳에서도 50인 
정도가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의원의 정수가 결정되고 있지만 그 수가 다수로 되어 있다. 급여도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연봉 24000달러, 한화로 약 2400만원 정도이
다. 의원은 전임이 아니라 겸임으로 되어 있고 볼런티어적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통상의 근무를 마친 후 주로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
며 시로부터 의원에게 지불되는 것은 교통비 등의 실비만이다.5)

2. 균형예산의 룰

1) 엄격한 재정제약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을 유지해 감에 있어서 중요한 틀

이 되고 있는 균형재정법과 그 운영의 실태를 살펴본다. 균형예산이
란 문자 그대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예산을 말한다. 

따라서 흑자로도 하지 않고 적자도 없는 요컨대 제로라는 것이지만, 

5) 白川一郞, 自治体破産, 日本放送出版協會, 2005, 14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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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꽤 엄격한 요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주정부,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책정에 있어서 제도상 꽤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다수의 경우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세금이나 세출에 관한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 예컨대 
증세를 행한다든가 어떠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차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그 시비를 묻지 않으면 아니 된
다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다. 그런데 주민투표는 3분의 2 이상의 찬
성표가 얻어지지 않으면 실시로 이행할 수 없는 틀로 되어 있다. 

나아가 다수의 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ㆍ세
출에 관해서도 회계연도에서 어느 틀 가운데에서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일정한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 
한도는 개인소득이나 인구의 증가에 링크시키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
다. 예컨대 오레곤주에서는 세출 전체가 개인소득의 증가에 링크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알래스카주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양면을 감안하여 세출의 증가에 틀을 채우고 있다. 세입
이 어느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을 납세자에게 반환할 것
이 요구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중에 미국에서는 주정부ㆍ지방자치단체 함께 
균형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버몬트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균
형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아직 균형예산의 구체적인 절차는 주
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있다. 예컨대 어느 주에서는 “지사가 제안
한 예산은 그것이 제출된 때에 균형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한 다른 주에서는 “실시된 예산은 균형으로 되지 않으면 아니 된
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균형이지 않
으면 아니 된다”고 한 것도 있어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처음의 유
형이라면 균형예산은 예산제출시에는 균형이더라도 그 이후의 것은 
반드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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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i) 법률이 아닌 주의 
헌법에 명기될 것, 이것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한다. (ii) 회계연도 말에 재정이 균형이 될 것이 필
요하다. 익년도에의 이월을 인정하지 않는다. (iii) 예산집행으로부터 
독립한 사법에 의한 균형재정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보다 엄격한 운용을 행하지 않으면 제목만으로서 미
완성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 경상수지에서의 균형요구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연방정부의 예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 양자가 통일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주정부ㆍ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은 이 양자가 구별된다. 경상예산은 일반예산으로부터 
자본예산을 제외한 것이다. 자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학교, 

도로 등 투자를 위한 경비의 것이다. 균형예산의 룰이 적용되는 것은 
경상예산에 있어서이며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균형예산의 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재정의 규율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이것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이다. 또한 
미국의 지방재정의 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의한 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채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려고 한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방만한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
력을 압살하기 때문이다.

균형예산원칙 때문인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경제가 양호
한 때에도 또한 악화된 때에도 그리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커다란 흑자로도 되지 않고 대폭적인 적자도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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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상태는 재정의 경제안정화효과가 기능하지 않는 것이 
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는 불황이 된다면 소득이 떨어져 세수가 줄
어들고 소득세도 줄어들지만, 그것에 대하여 세출은 삭감되지 않기 때
문에 재정은 적자가 된다. 이 적자가 떨어진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효
과를 갖는다는 것이 된다. 특히 불황에서 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보
험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재정적자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수요를 증가하게 하여 그 결과 경기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고에 서게 된다면 미국의 지방재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균형재정은 경제에 대하여 유연성을 잃은 시스템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균형재정은 불황의 시기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
정화효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게 가혹한 제도이라는 비판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경우 경제정세가 양호한 시기에 장래 경제가 정체
한다든가 재정곤란이 생기는 것을 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
다. 긴급시의 기금제도가 그것이다. 요컨대 장래의 재정곤궁시를 상정
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 45개의 주가 장래의 
문제대처를 위한 안정화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에 의
한 경우도 있고 경제정세에 상응하여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있
다. 후자의 방식은 예컨대 실질개인소득이 어느 일정한 증가를 상회
하면 자동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이다. 거꾸로 실질개인소득
의 증가가 어느 비율을 하회하면 그 기금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세
출로 돌리게 된다.6) 

6) 미국 지방재정에 대한 상세는 이원희, 미국 지방재정운영의 최근 동향과 시사, 지
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년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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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지방채시장

1) 3가지의 지방채
미국의 지방재정의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시장에 

의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채를 발행하는 때에 재정규율 내지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을 경주
시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압력도 되고 있다. 미국
의 지방채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제도로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우리
나라의 이후의 지방채시장을 고려할 때에도 참고가 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지방채시장의 틀에 대하여 살펴본다.7)

우선 지방채의 종류이지만 미국의 지방채는 그 상환의 약속방식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일반재원보증채이다. 이것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인 신뢰ㆍ신용 하에서 그 채무의 지불
을 약속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라는 과세권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지불한다고 하는 채권발행자의 강한 결의가 배경에 있다. 그러
한 의미에서 극히 리스크가 적어 안심할 수 있는 채권이 된다. 둘째
로는 레브뉴채이다. 이것은 채권발행에 의하여 건설되는 시설을 사용
하는 자가 내는 사용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불되는 채권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특정세원채이다. 이것은 일반재원보증채와 레브뉴채 양자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별한 시설건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
여 발행하지만 그 재원은 특별한 세원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이다. 예
컨대 어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의 지불을 가솔린
세로써 조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지방채는 차용인의 명확한 지불의도에 대응하는 형태로써 
채권을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다라 
7) 김규영, 미국의 지방채 시장 활성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

흥재단,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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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정상황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 지불의 안전성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불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신용평가회사이며 무디스 등 3개
사가 있다.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앞서 서술한 채권의 신용
평가를 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안전
성이 높은지가 일목요연하다. 신용평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각 다른 금리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신용평가가 낮은 지방자
치단체는 높은 금리를 요구받고 그만큼 자금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시장에 의한 재정규율의 유지라는 것이 되지만, 신
용평가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가 공표될 것이 필수조건이다. 객관적인 재
정지표에 악세스할 수 없다면 도저히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시장에 의한 재정규율이 기능하기 위
해서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의 제공이 확실히 행해지는 
것이 전제로 된다. 

미국의 지방채에 대하여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중요한 특
징이 있다. 그것은 이자에 대한 감면제도이다. 납세자에게 지방채를 
사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금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
다. 그것만이 아니다.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세에 대해서도 면
제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ㆍ삼중의 
세금면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방채는 개인투자가에 의
한 소화의 비중이 높아 3할을 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면세제도에 그 
이유가 있다. 

끝으로 지방채의 채무불이행의 상황에 대하여 본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데이터에 의한 분석에서는 지방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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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채무불이행율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를 평균한 숫자
로는 채무불이행율은 1.5% 이하로 되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전통적
인 일반재원보증채에서는 리스크는 낮아 채무불이행율은 0.01-0.4%이
다. 그러나 발행된 주체별로 보면 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건강보호, 

전력, 주택개발의 분야에서는 1-4%로 되어 있다. 특히 산업개발을 위
한 지방채의 채무불이행율이 높아 누계로 1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발행의 일반재원보증채에 있어서는 1930년의 대공항 이래 아칸
사스주의 한건을 제외하고는 채무불이행이 없다.8)

2) 주정부에 의한 감시
지방채의 채무불이행과의 관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정부가 재정면에서 통치를 행하고 있는 예가 몇 개 
있다. 일본의 준용재건단체제도에 유사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꽤 
차이가 있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서 여기서는 노스캘로라이나주의 지
방재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 위원회는 60년에 걸치는 오랜 역
사를 갖는 강력한 조직이다. 원래 1930년대의 대공항시 플로리다주에 
이어 전 미국에서 제2위의 지방채의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이 이 조직
이 설립된 계기이었다. 주정부의 조직으로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감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 내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동 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발행할 수 없다. 동 위원회는 채권이 발행되더라도 변
제가 적절히 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판단한다. 그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발행허가를 위한 재정에 대한 두터운 보고서
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동 위원회의 9인의 위원만이 전문지식ㆍ
8) 白川一郞, 前揭書,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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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나 MBA를 갖고 있는 전
문적인 스텝에 의하여 그 보고서가 심사된다. 동 위원회는 주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
로부터의 강력한 개입도 법률상 허용되고 있다. 직접 주가 그러한 지
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러한 제도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채의 신용평가는 통상의 케이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재정의 감독은 일본에서의 준용
재건단체제도에 유사한 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정부를 국가로 
본다면 재건단체에 빠지면 국가가 재건관리를 행하는 수법은 동 위원
회의 방식에 유사하다. 또한 지방채발행의 허가제도 국가가 현재 장악
하고 있어 이점도 형식적으로는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
세히 보면 꽤 차이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동 위원회의 위
원만으로도 9인이며 그것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스텝도 다수이다. 이
들 스텝 이외에도 태스크포스로서 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여러 
사람 고용되고 있다. 나아가 법률상 강력한 권한이 동 위원회에 부여
되어 있다고 서술하였지만, 이러한 권한의 강화는 60년간의 역사에서 
양육되어 온 것이며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다. 요컨대 오랜 
경험의 누적에서 완성한 조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내용에서 일
본의 준용재건제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재정파탄 극복제도

1) 3가지 재정재건방안
미국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연방법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방정부가 파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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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파산은 드물게만 수행되
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개 보다 적은 파산신청이 있었고, 대부분은 
예를 들어 수도관구와 같은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었다. 최
근에 두드러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1994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카
운티에서 구제를 신청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의 정도가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 헌법에 의해서 그 존재가 보장되고 있
다. 각 주마다 주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
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명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재정
의 수입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과 연방정부나 주정부로
부터의 이전되는 재정 그리고 지방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
방세 세목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주법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권
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요한 기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법
과 주민투표에 의해 기채를 하며, 기채는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원만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몇 개 자치단체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기채를 하기도 한다.9)

이러한 기채자주권과 기채의 용이함은 재원 조달이라는 긍정적 효
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지방경기가 악화될 경우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높아지게 되나 이를 해결할 적절
한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새로운 기
채를 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위기를 초
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연방정부, 

9) 임성일, 주요 국가의 지방재정제도, 삼성경제연구소 세미나자료,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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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채무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 과
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다양한 
파산관련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는 주의 전면적인 재정금융원조에 의
해 재정재건이다. 둘째는 주 파산관재인제도에 의해 재정재건을 추진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연방파산법 제9장(이하 챕터나인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2) 각 재정재건방안의 장단점
주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재건 방식은 주가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

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감시와 통제 아
래에서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주
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
다.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특별대책위원
회나 재정감시기관를 주에 설치하여 지방재정상태를 심사하여 재정위
기대책을 마련한다. 재정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하
여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재
건하려고 노력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조직으로 재건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주의 전면적 재정금융원조에 의하여 재정재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검토된다. 이 때 주의 보호 아래 발생하는 파
산의 일종이 주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정재건이라는 방식이다. 주 파
산관재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주의 재정지원으로는 재
건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를 일시적으
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일 때 도입된다. 주 파산관재인제도는 
미국 주의 일반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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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재정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즉 파산관재인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만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파산관
재인을 두게 된다. 

통상적으로 특별법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포함한 재정파산에 대응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담게 된다. 가령 첼시시에 적용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시의회는 입법기능을 상실하고 자문기관으로 격하되었으
며, 시의원은 조언의원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동시에 시장은 해
임되고 주지사가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3년 내지 5년 동안 시정부를 
맡게 되었다.10) 결국 이 제도는 주의 재정지원방식과 비교할 때 지방
자치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주지사가 임
명한 파산관재인은 공공서비스의 현 수준 유지나 공약 준수 등과 같
은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와 파산 극복에 전념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방파산법 챕터나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일반 기업의 파
산처럼 해산이나 자산의 완전한 청산을 통한 채무의 공평한 변제가 
아니다. 오히려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방파산재판소의 감독 아
래 채권자와 협의하면서 채무의 단계적 상환 등 채무조정과 재정재건
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
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파산관재인 제
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기
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재건을 하게 된다. 챕터나인은 공사기업
의 재건을 다루고 있는 제11장과 같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그들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재건은 대체로 채무만기일의 
연장, 원금과 이자의 절감 또는 신규 대출에 의한 채무상환을 하는 
10) 첼시시의 사례에 대한 상세는 김범식/박원석/송영필, 전게서, 4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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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의 의도는 채무를 깨끗이 상환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
다. 이것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본적 수준에서의 서비스 제공
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상황 아래서 
채무자들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다. 파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의 청산과 그 자산수익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11) 

5. 챕터나인

1) 챕터나인의 위치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특이한 제

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챕터나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 법률을 상세히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파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 분명하다. 

챕터나인은 연방정부가 제정한 연방법 중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이며 연방파산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파산법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의 연방의회에 부여한 법제정을 위한 특별권한
에 따라 제정된 연방법으로 1898년에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조항은 1934년에 포함되었다. 연방파산법은 제1장 총칙, 제3장 절
차의 관리, 제5장 채권자, 채무자 및 재단, 제7장 청산, 제9장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조정, 제11장 기업구조개편, 제12장 정기적인 연간수입
이 있는 농가가족의 채무조정, 제13장 정기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
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제1장, 제3장, 제5장의 조항들은 특
별한 언급이 없는 한 파산법의 모든 장에 있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되
고, 챕터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이다. 이처럼 연방파산법이 미국 자치단체의 파
11) http://www.bgr.org/MunicipalBankruptcy%204-5-06.pdf.



5. 챕터나인

29

산을 취급하게 된 것은 자연인과 법인처럼 자치단체에게도 채무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연방파산법 제109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제약없이 재정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운명을 소수 채권자들의 손에 맡겨 둘 수 없다는 
대전제를 기초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연방파산법에서는 챕터세븐과 챕터일레븐이 유명하다. 이들은 민간
기업의 파산에 대한 법률이다. 챕터세븐은 기업의 청산을 인정하는 법
률이다. 기업의 청산이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여 현
금화한 후에 그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이 취해져 있다. 기
업은 청산에 의하여 소명하고 채무자도 채무가 면제된다. 이에 대하
여 챕터일레븐은 기업재생을 위한 법률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
니라 재생하여 그 이후에 채무의 지불을 행하는 것이다. 챕터세븐과 
달리 이 경우 채무자는 스스로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
가한 계획에 따라 채무가 지불되게 된다. 기업에 재생의 기회를 주는 
규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에 대하여 챕터나인은 연방파산법에서는 특이한 존재이다. 챕터나
인은 법률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이라는 명칭이 붙어있
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으로 파정한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챕터나인은 마니시팔리틴에
만 인정되는 제도이다(법률에서는 마니시팔리틴이 그 대상이 되어 있
지만,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카운티 이하의 모든 지
방자치단체가 대상이 된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재정파탄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이
지만, 파산법에서 챕터나인이 적용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재정곤란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다 챕터나인의 신청을 행하
고 그것이 신문지상에 취급되어 알려지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실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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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법률이 있었던가 하는 정도의 존재이며 보통
은 거의 각광을 받지 않는 법률이다. 경제상태가 순조롭고 지방자치
단체재정에도 문제가 없는 시기에는 거의 화제가 되지 않는 법률이
다. 사실 미국의 문헌을 뒤져 챕터나인의 상세를 조사하여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것이 많다.12) 

2) 챕터나인 도입의 배경
미국에서 이러한 세계에서도 유사한 것을 보기 어려운 법률이 성립

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우선 본다. 챕터나인은 1934년에 성립한 법
률이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파산을 인정하는 법률이 성립한 배경에는 
1929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항의 영향이 있었다. 대공항의 영향에 의하
여 다수의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곤궁을 구제하기 위
한 긴급조치로서 챕터나인이 제정된 것이다. 

1930년 당시의 미국에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면에서 곤란
한 상태에 빠졌지만, 특히 플로리다주, 택사스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정적인 파정이 보였다. 이들의 주는 1920년대의 토지붐의 반동으로
부터 지가의 하락이 심하여 지방채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주정부 뿐만아니라 농업을 주로 하는 전원단지에도 고정자산
세의 지불이 지체되는 등 재정적으로 곤란한 지방자치단체가 증대하
였다. 당초는 법원의 명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당물건을 차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것에 의하여 세수가 더욱 감소하는 등 지
방자치단체 재정은 더욱 곤란을 겪는 결과가 되었다.

상원사법위원회에 의하면 1934년 당시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하여 
약 10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또한 1929년부터 
12) http://isp-aysps.gsu.edu/papers/ispwp0221.pdf ; http://w3.uchastings.edu/plri/fal95tex/muniban.html ; 

http://www.uscourts.gov/bankruptcycourts/bankruptcybasics/chapter9.htm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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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까지 47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파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
한 상태에 대하여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의 구제에 완
전히 무력하였다. 합중국헌법에서는 “주정부가 계약에 개입하여 일방
의 이해를 손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정부가 채권
자와의 사이에 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한다든가 채무기
간을 연장하여 준다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의회가 처음으로 
취급한 방법은 기금을 만들어 그것을 통하여 금융면에서 지방자치단
체를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재건금융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것으
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이다. 이 기구는 
곤궁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소의 도움은 되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회는 1934년에 연방파산
법에 새로운 챕터나인을 추가하는 입법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챕터나인의 당초의 명칭은 ‘지불불능이 된 공적채무자와 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는 다른 목적을 위한 긴급하고 
동시에 임시적인 구제를 위한 조치’라고 긴 타이틀로 되어 있었다. 의
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놓인 상태를 긴급사태로서 인식하여 그것에 대
하여 임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타이틀
로부터도 읽을 수 있다. 의회가 이러한 입법화로 대응한 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주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실태가 있었기 때
문이다.

이 법률은 원래 연방파산법 중에 있던 철도나 기업재건을 위한 조
항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입법 당초로부터 의회의 사법위원회에는 주
정부와 법원의 관계가 합중국헌법에 저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
지만, 이러한 우려는 즉시 현실의 것이 되었다. 이 법률의 성립 직후
에 대법원으로부터 혹독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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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 있는 주의 통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률이 헌법위
반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1936년의 판결에서 표명하였던 것이다.13)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미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 법률이 채무의 조정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1937년에는 의
회는 이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법률의 개정을 행하였다. 주된 개정사
항은 주의 통치권의 보호에 관하여 이것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대법원도 1938년에는 이 법률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에 이르렀다.14) 대법원이 헌법과의 관련에서 
합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은 의회사법위원회가 별도 작성한 보고서중
에 주정부의 통치권이 배려된 내용이 되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

3) 1946년 및 1994년의 개정
이 법률은 유효기간이 있었지만 그 후 유효기간을 수회 연장하여 왔

다. 1946년에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연방파산법의 일부로서 항구적으
로 남게 되었다. 1946년부터 30년간은 개정도 없이 거의 사용될 기회
도 없었다. 재차 각광을 보게 된 것은 대도시에서의 재정악화이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뉴욕시의 채무불이행이었다. 1975년 뉴욕시는 채
무불이행을 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10년 가까이에 걸쳐 뉴욕시는 재
정악화의 실태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시장에 의
하여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재정위기에 빠진 뉴욕시는 1975년 연방정부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였
다. 그러나 포드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뉴욕시의 재정위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챕
터나인의 개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때까지는 뉴욕시와 같은 대도
시가 챕터나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법률은 작동하지 않
13) Ashton v. Cameron County Water Improvement Dist. No. 1, 298 U.S. 513, 532 (1936).
14) United States v. Bekins, 304 U.S. 27, 5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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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것이다. 대도시가 이 법률의 보호를 구할 때의 최대의 문
제점은 재건계획에 대하여 51%의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었던 점이다. 뉴욕시의 채권의 소지자
는 미국 전체에 산재되어 있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976년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조정의 신청을 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51%의 채권자로부터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요건이 삭제되게 되었다. 

본래 챕터나인은 특별구 등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었다. 이것이 1976년의 개정에 의하여 뉴욕시와 같은 대도시에
도 적용가능하게 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파산에 관하여 새로이 지평
을 연 것이 된 것이다.

끝으로 1994년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
의 개정이 행해졌다. 이 법률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만으로 한정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에 
있어서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지
만, 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것에 의하여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하여 특
별히 인정된 조직에 한정되게 되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챕터나인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판단은 주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4) 챕터나인의 신청요건 및 파산절차
(1) 신청요건

챕터나인 하에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자발
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신청을 행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5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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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둘째로 챕터나인 하에서 채무자로 
되는 것을 주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지불불능이어야 
한다. 넷째로 채무정리의 계획을 실행할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신청 이전에 채무자와 성실히 교섭을 행하여야 한다. 네 번
째와 다섯 번째의 요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진정으로 채무조
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신뢰에 기초하여 협상하여야 한다.15) 

챕터나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채무자로서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 조직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서는 ‘행정구획 또
는 공적기관 또는 일선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는 콜롬비
아특별구 및 아메리카합중국의 준주(準州)는 포함되지 않는다. 

챕터나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채무자로서 보호를 신청할 수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원에 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만이다. 챕터나인에서는 자발적인 신청만이 인정되고 있고 챕터세븐
이나 챕터일레븐에서 인정되고 있는 비자발적인 신청은 인정되지 않
는다. 지방자치단체만이 챕터나인 하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만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챕터나인의 범위내의 것이며 파산법 외의 조항 하에서는 채무자로 되
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서술한 자격과의 관련해서는 주법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느 
조직이 챕터나인 하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는 주법에서 그 
조직이 “챕터나인 하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 필요
하다. 이점은 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1975년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실은 상원
과 하원에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그 타협의 산물로서 이러한 표현
15) http://www.bgr.org/MunicipalBankruptcy%204-5-0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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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하원은 주법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으
면 인정하여도 좋다는 사고이었다. 이에 대하여 상원은 “주법에서 명
확히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은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불확
실한 상황에 두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챕터나인 하에서 과연 채
무자가 될 수 있는가 불확실하다는 불안이다. 

현재 12개의 주만이 챕터나인 하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을 정식으로 
주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의 6개주는 신청하기 전에 주정부의 
허가를 구하고 있다. 죠지아주는 명확히 지방자치단체가 챕터나인의 
신청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외의 주는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주법과의 관계에서는 주정부가 정식적으
로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에서도 이점이 
판례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1991년 코네티커주의 브릿지포트시가 챕터나인에 의한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점이다. 브릿지포트시의 파산신청 
후 코네티커주는 즉시 “주법 하에서 브릿지포트시가 챕터나인에 의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인정하
지 않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브릿지포트시는 
주법으로 재정, 자산, 차입,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그 권한을 위
양받고 있고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
여16) 코네티커주의 견해를 거절하는 판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주법에서의 명시적인 허가는 적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특
별한 주의 허가를 요건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지불불능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지방

16) In re City of Bridgeport, 128 B.R. 688, 688 (Bankr. Ct. D. Con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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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지불불능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 지불불능이란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지불하는 것에 충
분한 자금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예컨대 기업회계에서는 
통상 “밸런스시트를 계산하여 채무가 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의 
것을 지칭한다. 소위 채무초과이다. 민간기업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채
무초과를 가지고 지불불능의 정의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섹터에서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미국에서도 공적 섹터
에서 밸런스시트는 일반적이지 않음에 더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
산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섹터는 법률에 의하여 주민서비스를 의무지고 있으며 주민이 존
재하는 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챕터나인
에서 자산의 청산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도 그것에 있다. 지방자치단
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과 
동시에 다수의 경우 그 시장가치는 불확실하며 거의 없는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공적 섹터의 경우에는 밸런스시트에 의한 지불불능의 
정의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사실 하원의 보고서에서는 이 정의를 지
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경우 ‘그만둘 수 없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초과라는 결과로 되게 
된다.

챕터나인에서의 지불불능의 정의는 법률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한
이 된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
으로 무엇을 가지고 “채무를 지불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가 하는 것
이다. 이를 체크하는 방법으로서는 2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
나는 캐시플로의 분석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불기일이 온 채무를 지
불할 충분한 현금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은 압류와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상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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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대차대조표만을 가지고는 단정 짓지 않는다.17) 이것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출된 예산이나 세출 그것에 과거의 지불관행 나아가
서는 동일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등에 의하여 행해진
다. 다른 하나는 현금지불기일이 온 채무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예상
되는 채무의 지불과의 관련에서 예측분석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장래의 채무가 어떠한 시점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지만, 판례에서
는 현재의 회계연도 또는 기껏해야 다음 회계연도까지의 지불에 한정
된다고 한다. 법원에 챕터나인의 신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불
능에 있는가는 기일이 온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충분한 현금이 이용
가능한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며 재정상 세입결함의 상태에 있는가 
하는 점은 판단의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3) 파산절차의 실제
챕터나인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절차가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존재하는 지방의 파산법원에 대하
여 챕터나인의 보호를 구할 수 있다. 요컨대 챕터나인 하에서의 파산
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신
청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법률과 달리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러한 권
리는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한 경우 혹은 이미 서술한 신청의 요건에 지방자치단체가 
합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한다. 

이 법률의 특이한 점은 파산의 신청이 인정되어 재판계쟁 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한 조직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
치단체는 그대로 존재가 인정되며, 신청 이전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
고 행정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챕터나인이 민간절차를 답습
17) http://www.bgr.org/MunicipalBankruptcy%204-5-0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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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점이다. 민간기업의 파산ㆍ재생을 
다룬 챕터세븐이나 챕터일레븐의 절차와 이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음으로 신청이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조정을 위한 계획안
을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법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재정적
으로 파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을 위하는 데에 있으며 결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채무의 조정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
여 그 계획 하에서 채권자의 요구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의 본래의 취지이며 목적이 된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계획의 
책정방법은 챕터일레븐을 답습한 것이며 기업의 채무변제계획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여도 좋다. 계획안의 중심은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채권자를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채권의 분류는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갖는 자를 같은 조로 나누는 형태로 행해진다. 이것은 
회사재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이다. 하나의 조로 분류된 자는 동일
한 취급을 받게 된다. 

우선 채권자의 등급분류이지만, 이것은 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채권의 유형ㆍ금액 등으로 동일한 종류의 
채권자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계획안의 승낙에 난항하
는 것이 예상된다. 만약 다양한 채권자가 하나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면 의견이 다르고 계획안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등급분류를 행한 후 각 등급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처리방법이 결정된다.

계획안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 채무가 처리되는가 구체적으로 나타
나 있다. 예컨대 자산의 매각, 채권의 변제기일의 연기, 금리의 변경, 

이미 발행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조건의 변경, 새로은 채권의 발행, 

어느 등급의 채권액의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금액ㆍ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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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삭감되지 않는 등급, 채권액이 삭감되는 등급 등에 대하여는 어
느 등급인가 특정화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각 등급은 그 등급 중에 
공평하게 취급되게 된다. 또한 어떠한 수단으로 계획이 집행되는 것
인가도 계획 중에 기록되고 있다.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채권자나 채권자위원회와 대화를 가지며 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이며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면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와 지방
자치단체의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채권자위원회는 
중요하다. 채권자위원회는 7인의 무담보채권자에 의하여 구성된다. 채
권자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의 전문
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역할로서 기대되고 있는 것은 ‘실제
로 기능하는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만들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도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승인되지 않으면 챕터나인 
하에서의 재정재건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
는 계획안을 책정할 인센티브는 크다. 또한 채권자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하여도 자유로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경영의 미숙
함 때문에 재정적으로 막다른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재
정에 대한 의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계획안
의 작성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제로 계획안의 입안
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안이 완성되면 이 계획안은 채권자에 의하여 
수락되는가 여부의 투표를 행하게 된다. 각 등급 채권액을 가지는 3

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각 등급에서 채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
는 경우 계획안이 수락된다. 전자는 금액요건, 후자는 인적요건이다.

채권자에 의하여 계획안이 부결된다면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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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하하게 된다. 계획안이 채권자에 의하여 수락되면 법원은 다른 
모든 요건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한 후에 이 계획안을 승인하게 된다. 

챕터나인에서의 법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계획안을 허가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에 있다. 법원의 권한은 
부인권에 있는 것이 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주정부ㆍ지방자치
단체는 챕터나인 하에서는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챕
터나인 하에서는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관이나 선거로 
선출된 자를 경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이나 과
세ㆍ자산매각에 관해서도 참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원은 지방자
치단체의 허락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ㆍ통치상의 권리와 그의 
재산과 수익에 관여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법원은 소비절감, 세금인상 
또는 재산매각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현
존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평상시와 같이 
법원의 허락 없이 차용 받을 수 있다. 법원과 채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의 세금과 지출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안을 사용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억제할 수 없다.18) 

5)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사례
(1) 파산건수의 추이19)

지금까지의 챕터나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1930년대,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황금시대라고 칭해졌던 시
대로부터 파산건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 1940년대에 들면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파산은 겨우 79건이었다. 1950연대까지 파산건수는 
112건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는 29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 

18) http://www.bgr.org/MunicipalBankruptcy%204-5-06.pdf 참조.
19) 白川一郞, 前揭書, 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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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부터 1981년까지는 121건이다. 이들 파산한 지방자치단체의 내
력을 보면 그 75%는 공공투자의 관계에서 발행된 지방채의 파정에 
의한 것이다. 하이웨이, 교량, 상하수도, 수영장, 항만 등의 건설을 위
하여 기채된 채권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다. 

최근의 예를 보면 경제순환의 악화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
행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순환의 악화에 더하여 세수
의 증가에 강한 제약이 있는 점, 나아가서는 행정서비스비용의 증가
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곤란
한 상태로 되고 있다. 과세강화에 대한 주민측의 강한 반대로부터 지
방자치단체 재정의 지방채시장에의 의존이 강해지는 것이 예상되지
만, 그러한 중에 이후 챕터나인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신청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채무의 이행이 과거의 예에서 보아 어느 정도로 되었던 것
인가에 대하여도 보자. 1937년부터 1972까지에 362건의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파산이 있었다. 이들 362건의 공표된 채무총액은 약 21700만 
달러이었다. 이 중 실제로 지불된 금액은 14000만 달러이었다. 따라서 
이 사이의 채무자의 손실은 7700만 달러이었던 것이다. 약 35%의 채
권자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지방재정의 위기는 도시내적인 요인,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
요인, 정부간 재정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어
느 하나의 요인보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하나의 요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입측면(수입의 급격한 감소)과 지불측면(과도한 재정지출)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하나의 이유로 재정위기가 발생하
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정위기가 발생 한 후 이를 해
결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앞서 살펴본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관련
제도 중 챕터나인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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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사례
지금까지의 파산신청의 사례로서 2개의 구체적인 예를 소개한다. 하

나는 브릿지포트시로서 실제로는 파산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오렌지카운티의 파산이다.20)

챕터나인에 의한 보호신청은 대부분이 특별구와 같은 인프라정비를 
위한 투자에 의한 재정곤란이었다. 그런데 1991년 코네티커주 브릿지
포트시가 챕터나인에 의한 신청을 행하였다. 브릿지포트시는 인구 15

만을 가지는 코네티커주에서는 최대의 도시이었다. 또한 브릿지포트
시가 발행하고 있는 장기채는 2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를 포함하여 이 파산신청은 전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실은 브
릿지포트시는 그 이전부터 재정곤란에 빠져 있고 코네티커주정부의 
지원 하에 재정재건을 도모하여 왔던 경위가 있었다. 코네티커주가 
특별법을 책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줌과 동시에 브릿지포트시의 재정
을 그 관리 하에 두어 왔던 것이다.

코네티커주정부는 브릿지포트시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이 무효임
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로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였지만 코네티커주가 
중시하였던 것은 “브릿지포트시는 챕터나인 하에 채무자가 되는 것이 
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법과의 
관계에서는 브릿지포트시는 일반적으로 주법 중에도 채무자가 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코네티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특별법 하에서의 구제가 있는 것도 브릿지포트시가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20) 이외의 뉴욕시, 첼시시, 워싱턴특별구의 재정위기 사례에 대한 상세는 서정섭, 미
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황영배,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파산관련 제도- Washington DC의 파산사례와 미국 국내 정치적 배경
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국제교류, 1996. 7-8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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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회에 걸친 히어링의 결과에 입각하여 법원은 브릿지포트
시가 “지불불능의 상태는 아니다”는 결론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파산
신청을 기각하였다. 브릿지포트시의 경우 신청을 한 날짜에 기한이 
도래한 지방채의 원리금지불을 행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지불불능은 
아니다”고 한 것이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는 기한이 되는 지방채의 지
불에 곤란을 당하는 것은 예상되지만, 브릿지포트시가 그것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단을 회
피하였다.21)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사례로서 세계가 놀란 사건은 캘리포
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파산이었다. 1994년 12월 6일 오렌지카운티는 
챕터나인에 의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인구 248만으로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카운티의 파산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대사건이었다. 사
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오렌지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 중에도 꽤 여유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그러한 미국에서도 굴지의 유복한 지방자치단체가 왜 재정위기에 빠
져 파산신청에 의한 보호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오렌지카운티의 파산은 지금까지의 예와 달리 그 원인이 특색이 있
었다. 경기가 악화하여 세수가 떨어졌다든가 세출이 증가한 것이 파산
의 이유가 아니고 카운티의 재무담당자가 투기에 실패하여 다양의 손
실을 본 것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입역이었던 시트론씨가 
오렌지카운티투자풀의 책임자로서 근린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여 총
액 76억 달러에 이르는 다액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 투자총액
은 1994년까지 20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그는 자금을 몇 배로 운용
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자금을 굴리고 있었다. 1994년 봄 선거시
에 경쟁상대방으로부터 “카운티의 투자풀이 거액의 손실을 나타내고 
21) In re City of Bridgeport, 128 B.R. 688, 688 (Bankr. Ct. D. Con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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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을 변제할 현금이 없다”는 경고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
을 듣지 않아 그는 수입역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여름에 금리가 저하
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카운티의 간부는 누구도 그것에 정지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1994년 11월이 되어 처음으로 카운티의 공무원 
한 사람이 그가 16.4억 달러의 손실을 나타내고 카운티의 금고에는 그
것을 지불할 현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2월 초순 이것을 안 카
운티의 간부는 패닉에 빠져 이 수입역에 사임을 압박하였다. 한편 이 
수입역에 자금을 대부한 은행은 저당으로 되어 있던 카운티의 증권을 
압수한다고 통고하였다. 최초의 은행이 카운티의 증권을 압수한 날(12

월 6일)에 오렌지카운티정부는 카운티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오렌지카운티는 이때 챕터나인에 근거하여 2가지의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하나는 오렌지카운티투자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렌지카운티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이 거부
되고 오렌지카운티에 대해서만 챕터나인 하에서의 파산이 인정되었
다. 전자에 대해서는 챕터나인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
고 따라서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오렌지카운티
는 오렌지카운티투자풀은 “주의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고 주장
하였지만, 법원은 “오렌지카운티투자풀은 통치권을 결하고 있으며 정
치적인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22)

한편 챕터나인 하에서의 파산을 인정한 오렌지카운티는 신속히 재
정재건계획을 책정하고 재정재건에 몰두하였다. 오렌지카운티의 파산
선고와 동시에 오렌지카운티가 발행한 지방채는 시장에서 바로 정크
채로 격하되었다. 투자회사는 갖고 있던 오렌지카운티의 지방채를 닦
치는 대로 매각한 것이다. 이러한 중에 오렌지카운티가 어떠한 희생
을 지불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재정재건에 이를 수 있었
는가를 본다.

22) 이에 대한 상세는 서정섭,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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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자자금이지만 오렌지카운티 이외의 1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오렌지카운티투자풀에 투자하고 있었지만, 86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
게 되었다. 또한 오렌지카운티는 36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아가 연간 5000만 달러의 인프라용의 자금을 재정재건에 유용하게 
되었다. 행정서비스와의 관련에서는 공무원 2000명의 삭감이 행해졌
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지출은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 이 
때문에 시영버스ㆍ복지시설ㆍ출장소의 폐지에 의하여 빈곤층이 꽤 타
격을 입게 되었다.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에 행해지게 되었다. 

당초 카운티 당국은 증세조치의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주민에 의하
여 부결되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증세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요청되고 있고 행정이 안이하게 행할 수 없는 틀
로 되어 있다. 1995년 6월 소비세를 50센트 인상하는 주민투표가 행
하여졌다. 카운티 당국은 소비세를 7.7%로부터 8.12%로 증세하는 안
을 제출하였지만 찬성 39%, 반대 61%로 부결되었던 것이다.

오렌지카운티의 재정재건은 1996년 6월 12일에 종료하였다. 월가도 
이것을 환영하여 신용평가회사는 오렌지카운티의 지방채를 격상하고 
재정재건은 거의 종료하였다는 코멘트를 발표하였다. 파산에 의한 비
용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1994년 12월
의 파산신청 이래 1년반 정도의 기간에의 재정재건은 꽤 신속한 재건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가 파산에 이르런 요인이지만 
캘리포니아 특유의 배경도 있었다고 말해진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과세에 대한 주민의 강한 저항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로포지
션 13이라는 헌법으로 규정된 과세시의 강한 제약이다. 증세의 때에
는 주민투표에 걸지 않으면 증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한편 도로나 학교시설 등의 인프라가 노후하여 인프라정비의 필요
성도 높다. 그 때문에 세입면에서 세수의 확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
체는 다른 수단으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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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것이다. 오렌지카운티의 세입추이를 보면 1990년은 고정자산
세가 86%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93년에는 고정자산세는 40%

로 저하하는 한편, 금리수입이 60%를 점하는 데에 이르렀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규제완화도 있고 카운티정부가 투자에 의한 금리
수입을 세입에 들이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시트론씨도 1994년까지는 
투자의 감이 좋아 오렌지카운티의 세입증가에 공헌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세수의 증가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인구증대 등 때문에 행정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렌지카운티와 동일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의존하는 것은 오렌지카운티만에 그치지 않
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4년에 14개 카운티가 파생금융상품에 손
을 대었으며 또한 캘리포니아주 이외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자
금을 투입한 지방자치단체가 꽤 있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으며 파생금
융상품의 가격하락에 의하여 택사스주와 같이 큰 것만이 아니라 메인
주나 미네소타주의 소도시도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세의 제약 하에서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지방채시장에의 의
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시장에서의 
채무불이행도 증가해 갈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챕터나인의 운용이 과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6. 소 결

챕터나인을 비롯한 미국에서 지방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
기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관련 제도는 주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재
건 방식, 주 파산관재인 제도에 의한 재정재건 방식 그리고 연방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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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장에 의한 재정재건 방식 등 3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먼저 주의 
전면적 재정금융원조에 의한 재정재건 방식은 주의 재정형편이 좋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위기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다. 동 제도는 비록 주가 설립한 재정관리기관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영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재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파산에 따른 대내외적 영향이 적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 파산관재인제도에 의한 재정재건 방식과 연방파산법 제9장에 의
한 재정재건 방식은 주의 재정지원에 의한 방식보다는 지방자치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 주 파산관재인제도의 경우 주 파산관재인이 파견
되면서 파산의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임되고 지방의회
의 기능이 조언기능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되
는 측면이 강하다. 

이와는 달리 연방파산법 제9장에 의한 재정재건의 방식은 파산관재
인이 임명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재건을 행하는 것이 주 
파산관재인제도에 의한 재정재건방식과 다른 점이다. 파산절차가 시
작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임명되지 않고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계
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원의 감독 아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챕터나인에 의
하여 의무의 수정 또는 제한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
단체의 파산은 연방파산법 제7장에 규정된 개인 또는 사업단체의 파
산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청산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는 도리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동안 
지방정부를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는 빚지고 있
는 원금과 이자의 감축, 원금과 이자의 납부일 연기에 의한 임시적 
구제 또는 부담되는 계약으로부터의 구제일 수 있는 것이다.23) 

23) http://www.bgr.org/MunicipalBankruptcy%204-5-0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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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법적 제
도적 뒷받침이 잘 구비되어 있다. 이전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마다 
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하였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주에서 사전
에 입법화시킴으로써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연방
파산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이에 대
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긴급한 상황으로 
이것의 처리방향을 놓고 의견이 결집되지 않아 시간을 끌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해 자치권을 제약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주 파산관재인이 투입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치권의 
축소나 재정상의 자치권 통제가 행해졌다. 그러나 연방파산법상의 챕
터나인에 의한 해결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차원에서 해결방
안이 모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제약은 이뤄지지 않
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명확한 
재정재건계획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조정계
획의 확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채권자의 절대적 신뢰에 기초한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수록되는 내용은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지원이 행해지고 그에 따른 재
건절차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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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제도
1. 지방재정의 특징

일본에서의 재정위기 개념은 미국처럼 주민의 조세부담 가중 측면
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수지불균형의 측면 즉 일정한 공공서비스 
수준 하에서 수입과 지출간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된 현금흐름의 지속
적인 부족으로 인한 재정압박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에서는 재정관련 법령집에 명시적으로 지방정부의 파산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재정압박상태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도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
전성 및 합리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점은 미국의 균형재정법
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규모나 성격 그
리고 내용면에서 차이가 나는 3,300여개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다양
하여 지역간 재정격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러한 재정격차를 시정하
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방재정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법정외세제도 등이 
있으나 세율결정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과세자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지방분권은 재정적 측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세출규모는 
중앙정부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국가는 국고지출
금 등 각종 보조금제도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재정자주권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
로 빠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재정자주권의 제한 때문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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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적되는 심각한 재정위기는 수차례 겪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채
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재정파산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의 절대적 의존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지나친 재정자주
권의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
는 수단조차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지방재정의 위기에 재정 재건하고자 할 때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하나는 1955년 말에 도입된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
조치법(이하 지방재정재건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재정재건을 도모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재정재건법에 근거함이 없이 자력으로 
적자를 해소해 재정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자치단체가 지방재
정재건법을 준용하기 보다는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면 수입 증대와 지출삭감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되나 일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율결정
권이 거의 없고 지방채 발행도 허가제인 관계로 사실상 지출삭감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위기의 정도가 매우 심각
하여 자력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록 중앙정부
의 간섭이 심하고 자율권이 일정 부분 침해 받더라도 지방재정재건법
에 의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재건법이 도입된 배경은 1954년에 일본의 재정적자 단체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즉. 일본의 패전 후 지방은 6.3교육제의 실시, 식
량증산정책 및 국토보존, 그리고 경제부흥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은 팽창
한 반면 지방수세는 한국전쟁 후의 경제불황으로 급감하게 되자 적자



2.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51

단체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적자단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955년
말 특별조치법의 형식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지방재정재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현격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지방공공단체의 재건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의 행재정에 관한 필요한 특
별조치를 인정하는 임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동법의 적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적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입법 목적대로 1954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단체들에 대해 재정재건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1954년 이후의 적자단체에 대하여 지
방재정재건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파탄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준용재건단
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준용재건단체란 정확히는 지방재
정재건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 법률은 1955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당시 지방재정이 핍박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어 이를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
로서 1955년도에만 유효하였다. 그러나 조항 중에 1955년도 이후에도 
재정이 적자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재건의 신청이 가능
하다는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을 준용하는 바로부터 준용재건단체라고 
불리고 있다. 

2.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1) 지방재정재건법의 의의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에서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구제하여 그 재정을 재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다. 같은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더라도 당시와 현재에는 그 배경
에 꽤 차이가 있다. 당시의 재정위기는 지방재정 제도면에서의 불비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제도

52

에 의한 바도 크다고 생각된다. 세계대전의 종료에 따라 지방행재정
에는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이 6.3제에 의한 의무교육제도
의 변혁이었다. 나아가 경찰제도도 자치체경찰제도로 근본적인 개혁
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것에 더하여 전후의 부흥수요로 공공투자 등
의 재정수요도 크게 팽창되었다. 공무원급여 지급이 지체되는 지방자
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경찰을 반환하고 싶다는 움직임조차 보였을 정
도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붕괴직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1953년의 결산에서는 도부현의 8할, 시의 7할, 정촌의 2할에 상당하는 
1724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자결산을 기록하였고, 그 적자액은 649억 
엔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 중에 1955년에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이 성립하
였다. 가급적 신속히 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하여 발본적 조치
를 강구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그 구제책의 하나로서 이미 발생한 적
자의 해소정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하여 지방제도조사회답신 및 제
16회 국회로부터 계속 심사된 지방재정재건정비법안의 구상에 따라 
1955년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이 제안되어 동년 12월 29일 공포
시행되었다. 지방재정재건법의 취지는 1954년도의 적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재건계획을 책정하게 하여 이것을 성실히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
여는 이자의 보충지급을 행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본적 사고는 세
입결함에 빠져있는 적자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자지방채의 발행을 인정
하여 그것을 장기로 변제하고 그 사이에 재정재건을 도모해 간다는 
것이다. 발행 허가된 세입결함채(재정재건채)의 금액은 423억 엔이었
다. 그 중 145억 엔이 정부자금, 278억 엔이 민간에 의한 자금이었다.

지방재정재건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자치청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정재건단체가 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재정재건에는 3가지의 방
법이 있었었다. 하나는 지방재정재건법을 적용하여 재정재건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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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전부적용단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단체는 허
가가 행해지면 재정재건채의 발행이 허가되고 그를 위한 이자보충지급
도 행해진다. 둘째는 자주재건단체이다. 이것은 지방재정재건법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하고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재건법의 적
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에는 재정재건채의 발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자보충지급도 없다. 셋째는 준용재건단체이다. 준용재건단체
에도 재정재건채의 발행이나 이자보충지급의 혜택은 없다. 또한 지방
재정재건법에 상정되어 있는 재정재건기간은 원칙적으로 8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가장 길어도 15년으로 되어 있다. 

당시 재정재건단체로서 승인된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588개에 이르
고 있었다. 그 내역을 보면 도현 18개, 시 170개, 정촌 400개이다. 이
들은 앞에서 서술한 전부적용단체의 수이다. 그 수를 볼 때 당시 지
방자치단체 중 도도부현의 4할, 시의 3.5할, 정촌의 1할이 재정적 곤
란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 곤궁에 달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본재건의 방식에 의한 
재건단체는 588단체(이중 재정재건채를 발행하여 행한 재건단체는 35

단체)에 달했지만 1970년도까지 이미 재건을 완료하여 현재는 남아 있
지 않다. 따라서 지방재정재건법에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재건의 방
식은 준용재건만이다. 이러한 준용재건의 방식에 의한 재건단체는 현
재까지 299단체이었지만, 복강현적지정이 2000년도에 재건을 완료한 
것을 최후로 이미 재건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보아 극히 어려운 상황
에 있다. 따라서 힘든 재정운영을 행하고 있는 단체도 많고 2000년도
의 경상수지비율이 80% 이상의 도도부현은 42단체, 시정촌은 60.8%이
다. 한편 지방재정재건법에 의한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
워크의 구축은 지방채 등의 신용력 확보로 이어지며 어떠한 단체에서
도 저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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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현재에도 지방재정재건법의 의의는 크다고 
생각된다. 

2) 지방재정재건법의 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재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1954년도의 거액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소위 본재건이다. 이것은 지
방재정법 제5조 단서에 관계없이 기채할 수 있는 적자지방채인 재정
재건채를 발행하여 행하는 재정재건과 재정재건채를 발행하지 않고 
행하는 재정재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만 재정재건채나 
그것에 대한 이자보충지급, 국고보조부담율의 특례, 국가의 감독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1955년도 이후의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도 당분간 재건의 신청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 경우에 
본재건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소위 준용재건을 행할 수 있음과 동
시에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준용재건을 행하는 경우이라면 지방채의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나아가 1954년도의 적자단체 및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에 있어서는 당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
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한을 받는다.

한편 지방재정재건법은 지방재정의 현상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특
례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당분간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채를 기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고, 둘째는 당분간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의 지출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1)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의 재건
가.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의 정의(지방재정재건법 제22조 제2항)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란 다음의 무엇인가의 조치를 행한 지방자
치단체로 되어 있다.



2.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55

① 세입이 세출에 부족하기 때문에 익년도의 세출을 이것에 충당하
는 조치(조상충용)

② 실질상 세입이 세출에 부족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채무의 지불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조치(지불조연)

③ 실질상 세입이 세출에 부족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익년도에 이월하는 조치(사업조월)

여기서 말하는 세입 또는 세출은 다음의 회계 이외의 회계에 관한 
세입 또는 세출로서 이들의 회계 상호간의 중복액을 공제한 순계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는 기업에 관한 
특별회계

② 위 ①의 기업 외 지방재정법 제6조에 규정하는 공영기업
③ 국민건강보험사업, 노인보건의료사업, 개호보험사업, 농업공제사

업, 교통재해공제사업 및 공익질옥사업
나. 지방채의 제한(지방재정재건법 제23조 제1항)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로 다음의 것은 준용재건의 방식으로 재정
재건을 행하는 경우이라면 지방채를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5조 제5호
에 정한 경비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직할사업부담금이나 재해
관련사업, 특수긴급치산ㆍ사방사업, 긴급치산ㆍ사방사업 등에 요하는 
경비의 재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으로부터 제외된다. 

① 도부현에서 전년도의 적자액이 표준재정규모의 5% 이상인 단체
② 시정촌에서 전년도의 적자액이 표준재정규모의 20% 이상인 단체
③ 군의 전년도의 적자액이, 군이 특별구를 대신하여 수입하는 시정

촌분의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되어 있는 세 등의 수입예상액으
로부터 특별구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공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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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와 군을 도부현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표준재정규모의 5%

의 합산액 이상인 경우에서의 군 
④ 특별구로서 전년도의 적자액이 특별구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과 그 산정에서의 표준적인 세 등의 수입예상액의 합산액의 20% 

이상인 단체
이러한 제한이 행해진 것은 다액의 적자를 갖는 단체가 재정을 재

건하는 전망도 없이 장래의 재정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기채하는 것은 
후년도의 공채비의 누증을 초래하여 적자의 해소, 재정구조의 건전화
를 점점 곤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제한에 의하여 지방채 
전체의 신용력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저
리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24)

다. 기부금 등의 제한(지방재정재건법 제23조 제2항)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는 당분간 다음의 자 및 이것에 유사한 단
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기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담금, 기타 
이것에 유사한 것(다만 대부금, 출자금 등은 제외한다)을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 그 총액에 충당된 일반재원액을 전년도의 기준재정수요액
에서 공제하고 얻은 비율이 도도부현 및 10만인 이상의 시에서는 1%, 

5만인 이상 10만인 미만의 시에서는 2%, 5만인 미만의 시 및 정촌에
서는 3%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총액에 대하여 총무대신(지정도시 이외
의 시정촌에 있어서 도도부현지사)에 협의하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의회,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을 구성

원 또는 임원으로 하는 것

24) 村手聰, 地方財政再建制度, 儱野欣彌(編), 財務(1), ぎょうせい, 2003, 46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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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운영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것

④ 교육, 학술, 문화, 산업, 경제, 사회복지 또는 교통운수에 관한 사
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이들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운영에 관
계를 갖는 것

나아가 다음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① 도도부현이 시정촌 기타의 공공단체에 지출하는 것
②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공단체에 지출하는 것
③ 시정촌이 그 시설을 도도부현에 이관함으로써 도도부현과 당해 

시정촌의 협의에 기하여 시정촌이 도도부현에 지출하는 것 
라. 준용재건의 방식에 의한 재건(지방재정재건법 제22조)

가) 재정재건계획의 확정
a. 재정재건의 신청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로서 지방재정재건법에 의하여 재정 재건을 

행하려고 하는 단체는 당분간 세입결함이 발생한 년도의 익년도 말일
까지 재정 재건을 행할 것을 총무대신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정재건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재건계획을 책정하고 실행함에 있어
서는 경비의 절감, 수입의 증수 등에 대하여 특례의 조치를 취하여 
재정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단체의 확고한 결의와 부단의 노
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예산의 자주결정권이 제한된다는 것, 지방자
치의 본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등으로부터 신청제에 의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취지로부터 신청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
면 아니 된다. 재정재건단체가 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단체에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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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단체의 의사를 결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재정의 신청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부결한 때 또는 당해 의
안을 의결하지 않은 때는 단체장은 당해 의안을 재의 또는 재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있다면 총무대신은 지정일을 지정한다. 이 지정일 현재로 재
정재건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지정일이 속하는 년도가 
재정재건기간의 초년도가 된다. 

b. 재정 재건의 기간
재정 재건의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년도 및 이것에 이은 7년도 

이내이다. 

c. 재정재건계획에 정하는 사항
① 재정재건의 기본방침
② 다음의 재정재건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 및 이것에 수반하는 세

입 또는 세출의 증감액
* 경비의 절감계획
* 수입의 징수성적을 통상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 및 그 실

시의 요령
* 재정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보통세의 초과과세 또

는 법정외보통세를 과하는 것에 의한 조세의 증수계획
③ 세입세출년차종합계획
④ 상기 외 재정재건에 필요한 사항
d. 재정재건계획의 책정절차
단체장이 미리 당해 단체에 집행기관으로서 놓여져 있는 위원회 및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관리에 속하는 기관(교육위원회사무국, 경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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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일 현재로부터 재정재건계획을 작성한
다. 이들 위원회 등에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듣고 
현실에 적합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재정재건계획을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총무대신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언 기타 필요한 원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재건신청과 마찬가지의 취지로부터 재정재건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경우 단체장은 의회가 
당해 의안에 대하여 부결한 때 또는 당해 의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
는 당해 의안을 재의 또는 재제출할 수 있다. 

나) 재정재건계획의 동의, 공표
a. 총무대신의 동의
단체장이 책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재정재건계획은 총무대신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재정재건계획에 국고보조부담금을 지출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 포
함되어 있는 때에는 총무대신은 미리 당해 국고보조부담금 등을 소관
하는 관계 성청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총무대신은 그 계획대로는 재정재건의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때는 수정을 조건을 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 동의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 

재정재건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대신은 
재정재건계획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중에 국고보조부담금 등이 포함
되어 있는 때는 관계 성청의 장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시정촌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관계 도도부현지사에게 통지한다. 

b. 주민에의 공표
총무대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재건계획의 실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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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재건계획의 요령을 주민에게 공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 재정재건계획의 수행
a. 예산의 조정
재정재건계획이 동의된 단체(이하 준용재건단체라 한다)의 예산의 

자주결정권은 제한되고, 단체장은 재정재건계획에 기하여 예산을 조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b. 재정개건계획의 변경
준용재건단체가 수입지출의 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재정

재건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때는 다음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살펴본 재정재건계획의 책정에 준한 절차로 계획
을 변경하고 재정재건계획의 동의, 공표에 준한 절차로 동의 등이 행
해져야 한다. 경미한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총무대신
에게 보고한다(지재재건령 제3조 제2항). 

① 경비의 절감계획의 변경이고 절감하여야 할 총액의 감소를 수반
하지 않는 것

② 수입의 징수성적을 높이는 계획, 체납수입의 징수계획 또는 초과
과세 등에 의한 조세의 증수계획(이하 증수계획이라 한다)의 변
경으로서 증수 또는 증징하여야 할 총액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
는 것

③ 경비의 절감계획의 변경에 의한 절감액의 증감이 증수계획의 변
경에 의한 수입의 증감에 대응하는 것이고 세입세출의 차액에 
변경이 생기지 않는 것

④ 일반재원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입세출
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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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정재건계획의 수입예상을 넘어 수입된 일반재원 중 총무대신
이 미리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의 세출의 증가

재해 기타 긴급한 이유에 의하여 통상과 다른 내용의 지출을 요하
게 되어 재정재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지만, 미리 총무대신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사후 지체 없이 그 변경에 대
하여 총무대신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재정재건계획의 변경은 재정의 재건을 촉진하고 재정구조의 건전화
를 추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재정재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상회하여 행정투자를 행
하여 행정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요망된다. 총무대신은 
변경협의에 있어서는 변경계획이 재정의 합리적인 재정의 달성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그 행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
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c. 국가 기타 공공단체 등의 협력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재정재건계획의 실시에 대

하여 재정재건단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한편 준용재건단체는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총
무대신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언 기타 필요한 원조를 
구할 수 있다. 

토목사업,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준용재건단체에 부담
금을 과하고 국가의 직할사업으로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수년
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는 각 년도마다의 사업)착수 전에 미리 당
해 사업의 경비 총액 및 당해 단체의 부담액을 총무대신에게 통지하
지 않으면 아니 된다(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부담액이 현저히 변
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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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단체장과 위원회 등의 관계
준용재건단체에 집행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그

리고 위원회의 관리에 속하는 기관은 그 소관사항 중 다음의 것(조례
사항 또는 의회의결사항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협의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① 재정재건계획의 달성에 현저히 장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예산의 
집행

② 다음의 사항 중 단체장이 재정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미리 지정한 것

* 직원의 임면 및 급여의 취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등이 소관하는 기관이나 기구 또는 이들의 조직의 신설 

또는 개폐 및 이들의 기관 또는 기구마다의 직원의 배치 정수
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등의 사무국, 국부 기타 사무부국(이하 사무국 등이라고 
한다)의 부과, 출장소 기타 조직의 신설 또는 개폐 및 이들의 
조직마다의 직원의 배치의 정수 기준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의 변경 또는 대부 또는 영조물
의 특별사용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계약 기타 단체장이 재정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미리 지정한 사항

또한 준용재건단체는 재정재건계획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경찰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례, 규칙 기타의 규정으로 의
회, 단체장 또는 위원회 등의 사무국 등의 부과의 수를 감할 수 있다.

나아가 재정재건계획에서 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신청과는 관
계없이 단체장의 보조직원을 의회나 위원회 등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
거나 의회나 위원회 등의 직원과 겸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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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① 재 의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의 의회가 재정재건의 신청에 관한 의안 또

는 재정재건계획에 관한 의안을 부결한 때 또는 준용재건단체의 의회
가 재정재건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안을 부결한 때 또는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은 재정재건계획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결을 한 때에
는 당해 수입결함이 발생한 단체 또는 준용재건단체의 장은 각각 당
해 의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이유를 제시하고 
재의에 불일 수 있다. 

② 재제출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의 의회가 재정재건의 신청에 관한 의안 또

는 재정재건계획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준용재건단체의 의회가 재정
재건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안 또는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은 재정재건
계획의 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각각의 의
안의 제출일 이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기 중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 또는 준용재건
단체의 장은 그 후 10일 이내에 당해 의안을 재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인 때는 회기종료일 후 1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③ 재의한 의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재제출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의 규정은 없지만, 재의 또는 재제출이 단체장과 의회의 관
계에 있어서 재건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정해진 특례조치인 것이기 때
문에 재재의 또는 재재제출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5)

25) 村手聰, 前揭論文, 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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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재정재건법의 정부원안에서는 이 경우에 불신임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중의원의 수정으
로 이 규정이 삭제된 점으로부터 볼 때에도 이 경우에 불신임의 의결
로 간주할 수 있는 효과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f. 재정재건계획의 실시상황보고
준용재건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에서의 결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재정재건계획의 실시상황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그 요지를 주민에게 공표한다. 

g. 재정재건의 완료보고
준용재건단체는 재정재건계획에 의한 재정재건이 완료한 년도의 경

과 후 4월 이내에 전년도에서의 결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재정재건
계획의 실시상황 및 재정재건이 완료한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보고함
과 동시에 그 요지를 주민에 공표한다(지재재건령 제14조의4).

h. 재정조치
준용재건단체에 대한 재정조치로서는 지방채의 제한의 해제, 일시차

입금에 대한 정부자금의 융자알선 및 일시차입금의 지불이자 및 행정
정리에 수반하는 퇴직수당에 대한 특별교부세조치가 있다.

① 지방채의 제한의 해제
전술한 바와 같이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로 적자액이 일정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채를 가지고 지재법 제5조 제5호의 경비의 재원
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준용채권의 방식으로 재건을 행하는 경우
에는 이 제한이 해제되어 재정재건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기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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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시차입금의 알선
재정재건계획을 적실히 실행하는 준용재건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운

영상 필요한 일시차입금에 대하여 정부자금의 융자알선이 행해진다. 

③ 특별교부세조치
재정재건채의 이자보충지급의 예에 준하여 일시차입금의 이자에 대

하여 또는 재정운영의 개선을 위한 직원을 감소하는 경우의 퇴직수당
의 일부에 대하여 그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조치
가 강구된다. 

(2) 기타의 재정건전화방책
가. 퇴직수당채(지방재정재건법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직제나 정수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따
라 직원을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퇴직수당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
여 지방채(소위 적자지방채)를 기채할 수 있다. 

시정촌립학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정수에 관한 도도부현의 조례의 
개정 또는 예산의 감소에 따라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도도부현지
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정촌립학교직원의 정리계획에 기하여 퇴직시키
는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취급을 한다. 

직원수가 순수하게 감소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 확보되지 않으면 아
니 되지만, 그 자의 비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장을 받아 퇴직한 자
이고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 보충을 행하는 경우
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위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한도에서 기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시정촌
의 경우 그 존속기간이 25년 미만이어도 기채대상으로서 고려되는 경
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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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의 지출의 금지(지방재정재건법 제
2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국가, 지방재정재건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
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재정재건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기부금, 법률 또는 정령의 규정에 기하지 않은 부
담금, 기타 그것에 유사한 것(이하 기부금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부금 등의 중에는 토지, 건물 등의 무상 또는 
부적정한 대가에 의한 대부도 포함된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각각의 역할에 상응한 경비
의 부담구분의 원칙이 법령,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부담구분에 
상응하여 적정한 세원배분이나 재원조정이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
고 이 부담구분을 넘어 지방이 국가 등에 대하여 부담을 행하는 것은 
부담구분에 상응한 적정한 세재원배분이 행해지고 있는 취지를 몰각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되는 점, 

또한 현실로 국가 등이 그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여 본래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해 자발적 기여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그 부담을 전가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기관이나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자진하여 갹
출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기부 등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방분권이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 국가재정의 악화에 수반하여 예산절약이 강
조되고 있는 중에 국가 등이 그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여 본래 자
기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해 자발적 기부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 등의 기관이나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또는 폐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자진하여 갹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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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하는 사태도 예상되며 이러한 사태가 빈발하다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사이의 재정질서가 문란하고 수습이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가, 독립행정법인, 공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등
의 지출에 대한 제한규정은 오늘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26) 

3) 준용재건단체
(1) 준용재건단체의 요건

현재에는 지방재정재건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준용재건단체
의 지정이 행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준용재건단체
가 되는지가 문제이다. 그 구체적 요건은 지방재정재건법에 직접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재정재건법 하위의 정령에 구체적인 절차가 기
술되어 있다. 준용재건단체가 되는 기준은 실질수지라고 불리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지의 적자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때이다. 즉 
실질수지의 적자비율이 도도부현의 경우는 5%, 시정촌의 경우는 20%

를 넘는 경우에 준용재건단체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에는 각종의 재정수지가 있다. 우선 통상 
공표되고 있는 형식수지가 있다. 형식수지는 거의 균형인 형태로 공
표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수지비율이라는 것은 표준재정규모에서 점
하는 실질수지의 비율이다. 실질수지는 통상의 세입으로부터 세출을 
제외한 금액(이것을 형식수지라고 부른다)에서 익년도로 이월할 재원
이나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표준재정규모라는 것은 엄밀히는 복
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간략히 말하면 통상의 상태에서 그 지방자치단
체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경상적인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실질수지
의 적자비율이란 실질수지 적자액의 표준재정규모에 대한 비율을 지
칭하고 있다. 

26) 村手聰, 前揭論文, 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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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해당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수지의 적자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준용
재건단체가 됨이 없이 자주재건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준용재건단체가 되어 재정재건을 행하는 방법이다. 양자의 차
이는 준용재건단체가 되지 않고 자주재건의 길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
방채 발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후자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의 제한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지방채는 중요한 재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준용재건단체가 된 경우에는 국가나 현의 감독 하에 놓여 엄
격한 재정운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현이 준용재건단체에 빠진 
경우에는 국가(총무성)의 감독 하에 놓여진다. 또한 시정촌이 준용재
건단체가 된 경우에는 현의 감독 하에 놓여지게 된다. 준용재건단체
가 되면 국가나 현의 감독 하에 재정재건이 진행되며, 이 경우 재정
재건계획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서와 동일하
게 결정되고 있는가를 매년 엄격히 체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회 등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하
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준용재건단체가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과 동일
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
태가 되었다는 것을 세간에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
재정재건법의 적용요건을 상세히 음미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준용재건단체가 되는 것이 반드시 재정파탄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재정파탄과 관련해서 말하면 재정파탄의 전단계의 상태에 빠졌다는 
정도가 올바른 지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수지
비율의 적자가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지방채의 기채제도가 관계한다
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은 기채제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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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부터 말하면 기채를 제
한하면 수입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상정하고 있던 행정서비스의 제공
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 준용재건단체의 사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시대

는 상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재정재건에 총력
을 다 해 왔다. 그 후에도 일본경제의 에너지전환 등과의 관련에서 
구주의 탄광지역에서는 준용재건단체에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보
였다. 1990년대 유일의 준용재건단체로서 주목을 모은 것은 복강현 
적지정이다. 여기서는 탄광의 폐쇄에 의하여 지역경제가 정체한 것이 
준용재건단체로 전락한 하나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적지정의 경우를 
보면 아주 흥미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보통회계에서 재정적자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아닌 점이다. 

준용재건단체로 지정된 적지정의 결산을 보면, 실질수지비율은 1991

년도까지는 10% 대의 적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92년도가 되어 돌
연 실질수지비율의 적자가 120%대로 급상승하고 있다.27) 이것은 그때
까지 별도회계로 하고 있던 토지개발공사의 누적적자 22억 엔을 일반
회계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표준재정규모가 20여억 엔인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것에 필적하는 적자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통회계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일거에 지방자치단
체의 실질수지의 적자가 팽창하게 된 것이다. 적지정의 경우 토지개
발공사의 적자에 더하여 직영 병원경영의 적자도 재정부담이 되었다. 

시정촌의 경우 실질수지비율의 적자가 20%를 넘으면 준용재건단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적지정의 경우 준용재건단체의 길을 선택하였다. 10

27) 赤池町 町政資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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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재정재건계획을 책정하여 후쿠오카현의 관리 하에 재정재건에 
총력을 다 한 것이다. 

적지정의 경우로부터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준용재건단체가 되
는 기준인 실질수지의 적자비율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인 것이
라는 점이다. 요컨대 1992년도에 준용재건단체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는 숫자를 나타낼 것인가, 별도법인이 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의 적
자를 보통회계에 편입시켜 청산할 것인가 등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
의 자의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적지정에서는 지금까지의 토지개
발공사가 공장용지를 위하여 취득하여 조성한 토지를 불량자산으로 
보았다. 다액의 차임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견디어 왔던 것이 이 이
상은 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토지개발공사의 불량자산을 청산하고 손
실을 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적자가 표면화한 
것이다. 물론 누적적자를 표면에 나타내지 않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
다. 그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하게 될 것이다. 적지정의 경우는 구주
의 탄광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다. 그러나 일본 전국의 지방자
치단체에 있어서는 시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지정 이외에도 최근의 예로서 준용재건단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존재하고 있었다. 복도현 천기촌이다. 천기
촌의 결산에 따르면 천기촌에서는 1999년까지 실질수지는 흑자를 계
상하고 있었지만, 2000년부터 갑자기 적자로 전락하고 있다.28) 시청촌
의 경우 실질수지의 적자가 20%를 초과하면 준용재건단체가 되는 기
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재정재건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빠
졌다. 그런데 천기촌의 경우 준용재건단체가 되는 것을 꺼려 자주재
건의 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천기촌의 경우는 기채제한이 관계되어 
지방채의 발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재정재건
을 도모해 갈 수 있다. 천기촌의 이름은 그 결과 준용재건단체로서 
28) 白川一郞, 前揭書, 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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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알려진 것은 아니다. 만약 준용재건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면 
현재 일본에서 유일한 재정재건단체로서 일본 전국에 그 이름이 알려
졌을 것이다. 

천기촌의 경우도 실질수지가 적자로 떨어진 이유가 흥미롭다. 적지
정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에서의 토지분양에 수반하는 적자가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분양에 관하여 버벌붕괴에 의하여 다액
의 채무를 떠맡은 결과가 되었지만, 당시의 촌장이 자기 혼자만의 판
단으로 채무를 표에 나타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계속
하여 왔던 것이다. 그 채무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토지의 
분양을 직접 다룬 촌장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적지정이나 천기촌의 사례에서 공통하는 점은 보통회계에서의 조정
실패가 적자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토지에 관한 채무부담
이 표면화함으로써 재정파탄이 있었다. 은폐되어 있는 적자의 실태가 
중요하였던 것이다.29) 

3. 소 결

일본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방재정재건법상의 준용재건제도로서 극
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재정적자가 일정한 이상일 경우 준용
재건단체로 조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전반에 대해 간여하
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지방의회의 기능은 정지하고 만다. 이
점은 이 법률이 제정된 당시로부터의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어 
왔던 점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
판이다. 

지방재정재건법상의 재정재건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재정재건법의 운용기준이 되고 있는 
29) 이외의 동경도, 풍전시, 신호시, 대판부의 사례에 대한 상세는 남황우, 전게논문 

및 김범식/박원석/송영필, 전게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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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수지비율이 문제가 된다. 실질수지비율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표준재정규모에 대한 실질수지의 비율로 정의되고 있다.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분자에 해당하는 실질수지이다. 이것은 익년도에의 이월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지만, 이 세입 중에 지방채수입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방채를 기채하면 할수록 흑자가 되
는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만다.

다음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급공사 등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조직의 재정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제3섹터 등에 다액의 출자
금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경영이 행해지면 그 적자가 지방자
치단체로 비화하여 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실질수지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다. 제3섹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는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 등은 제3섹터의 채무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포
함하고 있다. 기업회계로 말하면 연결베이스의 결산이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준용재건단체가 되는 기준으로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의 실태와 비교할 때 치명적인 결
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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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1. 파산제도 도입의 검토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재정위기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고 파산의 
법적절차가 구체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파
산선고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재정파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나 절차가 명시적으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특징이 일본과 유사하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
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아직도 중앙의존형인데다가 지방채발행 허가제 
등 통제위주의 지방재정운영에 기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자립하기가 어려웠고, 재정난이 오면 중앙 또는 상위자치단체에
서 재정난을 해결해준다는 인식에 기여하고 있다.30)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재정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는 활
용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
도는 마련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5장의 재정분석 및 공개제도가 그
것이다. 재정진단이 중심이 되는 이 제도는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
정법 개정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동기는 1995년 4대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
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발생과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31) 

지방재정법상의 재정분석 및 공개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
다. 먼저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
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4). 둘째로 재정분석 및 재
30) 김범식/박원석/송영필, 전게서, 21면.
31) http://glaw.scourt.go.kr/glis/legal_l/LawViewFrame.jsp 연혁, 관련자료, 제/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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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단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
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진단결과
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
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5조). 지
방자치단체가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결산상 세입실
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
당․사용한 경우,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
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
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
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재정건전화계획은 조
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
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56조). 셋째로 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위의 권고 및 지도사항
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제57조). 넷째로 
재정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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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제5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
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공
시하여야 한다(제60조). 

아울러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
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제58조).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 내무부는 1995년 3월30일 발표
한 한국형 지방자치모델에 관한 추진계획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고제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32) 지방의
회나 주민,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부처의 재정운영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파산선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파산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다. 파산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는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가 임명하는 파산관리인이 단체장의 직무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선고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서 지방자치 선거후 
주민들의 욕구 분출과 민선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과잉의욕으
로 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파산선고제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과 지방자치

32) 동아일보 1996년 3월 31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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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으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2. 새로운 파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와 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오
늘날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는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990년대를 통하여 악화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요청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기존의 제도를 전제
로 한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의 개혁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제도 중에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을 유지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틀로 변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중시하는 
지방행재정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경우도 상정하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로운 룰의 
설정하여야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는 재정곤란도 극복할 수 
있고, 재정재건이 신속히 행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1) 하드적인 예산제약에로의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히 그 운용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 재정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중
요한 몇 가지를 본다. 먼저 건전재정의 운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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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조). 다음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
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
입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참조). 예산총계주의의 취지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상함으로써 의회나 주민의 재정상의 체크기능이 작
동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엄격히 행해지고 있다
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
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
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
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일시차입금이 필
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
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
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4조). 또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5조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규정을 보면 미국의 주나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채택되어 있는 균형재정법에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는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구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차
이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채의 발행을 사실상 공공투자에 한정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것을 제외한 예산을 경상예산이라고 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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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사고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되
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규율의 방식은 지방재정관계
법을 보는 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은 그렇게 행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세
수면이나 보조금의 배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커다란 지배
권을 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
율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틀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국가의 권한
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항상 의존하
는 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쁜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
고, 재정규율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보는 한 제도로서 재정규율을 크게 
잠식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던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에서 국가가 돌봐준다고 한다는 기대가 상태화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약은 소프트한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그러하
다면 하드적인 예산제약 아래에서 행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행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33) 요컨대 제도로서 비효율적인 재정운
영을 발생기는 틀이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모럴 해저
드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것도 이상 서술한 
것과 관련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시스템은 소프트한 예산제약이라는 조건 
하에 있다. 지방교부세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의 재정
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가격메카니즘이 작동하기 어
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가격메카니즘이 기능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

33) 가령 어떤 소비자가 금전적으로 제약이 있지만 그 부모가 뒤에서 이를 보전해 준
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소비자는 본래 소비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소
비를 행하게 된다. 이 경우 예산제약은 상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애매한 예산제약
이 된다. 이를 소프트한 예산제약이라고 부른다. 소프트한 예산제약 하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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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무모한 것에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 채무가 누적되어 가는 문
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에 있어서는 현재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소프트한 예산제약
이라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놓여있는 기존의 틀을 개혁해 가기 위
해서는 거꾸로 하드적인 예산제약에로 전환해 갈 것이 요청된다. 하
드적인 예산제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격메카니
즘이 기능하는 것이 기대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
을 느슨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형태로 집행하지 않
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격메카니즘을 엄격히 운용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파
산을 인정하는 것에로 나간다. 요컨대 하드적인 예산제약은 가능한 
한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거꾸로 그러한 노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라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
능하지 않는 경우 시장으로부터 철퇴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 연구
의 과제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파산제도를 인정한다는 주장은 그
것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재건형 내지 회생형의 파산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의 실태를 감안할 때, 개별 지
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들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재정파
탄상태에 있는 것도 몇 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책임자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렴풋이나마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위한 제도가 없
기 때문에 불과하다. 제도적인 틀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할 수 
없을 뿐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금융기관의 몇 
개가 채무초과에 빠져 시장으로부터 철퇴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고 얼마간 존재하던 상황에 유사하다. 그 후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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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룰이 정비되자 파산 사례가 잇달았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파산제도의 경제학적 의의34)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이 표면화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
방자치단체에 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흐르는 한 파산은 없
다. 이것은 파산상태에 있는 민간기업이 좀비기업이라고 불리며 파산
하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왔던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
융기관의 융자태도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의 표면화와 밀접히 
관련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파산제도의 존재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신용제공을 행하는 금융기관의 태
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대출 측으로부터 본다면 파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신용리스크가 있는 것이 된다. 스스로가 대부한 돈을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일
반기업에 대한 융자에 관해서는 당연히 기업이 파산하는 사태가 상정
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신용조사를 한다든가 담보를 잡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런데 파산이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신
용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은 과잉으로 그 채무자에게 대
출을 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파산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론적으로 정리
한 것이 파산이 금융이론에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이다. 그것에 의하
면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이론은 덴마크왕자가 

34) 白川一郞, 前揭書, 20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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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햄릿과 같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이론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94년의 아시아위기에서 세계은행 등이 제안한 금융
정책이 왜 실패로 끝났는가 하는 문제인식이다. 결론을 말하면 세계
은행이 취한 금융정책은 파산이 금융기관의 융자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령 기대수익율이 10%인 기업프로젝트가 있고 그 때의 금리가 5%

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은 그 프로젝트에 대부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대출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곳
에 파산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다. 파산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기업은 무제한으로 대출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를 회피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배
경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자금
의 대부자인 금융기관과 빌리는 자인 기업 사이에 그 기업의 경영정
보에 대한 정보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측이 스스로의 
경영정보에 관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비하
여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어 파산의 리스크
도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은 전력으로 기업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의 대출에는 신중
한 태도로써 대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에서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인가가 생긴다면 국가가 돌보아 준다는 암
묵적인 전제에서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융자를 행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에서 금융기관도 행동하여 왔
던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경우 
국가가 돌봐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투
자자는 지방채에 관하여 그와 같이 이해하고 경향이 많은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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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대출에 신중한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
체에 관하여는 다액의 자금을 대부하고 있는 배경도 지방자치단체 파
산의 제도가 없다는 것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3) 공법인의 파산능력
최근 정부는 종래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을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법률 중 채무자회생에 관한 부분은 미국의 챕터일레븐에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파산관계의 법률은 최근에 들수록 청산으로부터 재건에
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으로 모든 법인ㆍ개인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채무자가 파산
적인 청산을 예방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되었다.35)

우리나라의 파산법의 체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위치지워
져 있지 않다. 법률상 자연인과 법인의 파산능력은 인정되고 있다. 하
지만 공법인에 대하여는 파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협
의의 공법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파산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원적인 통치단체이며 파산에 의하여 
재산관리권을 박탈하는 것은 통치의 운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다같
이 공법인이고 하더라도 그 공공성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공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36)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통치능력이 관점
으로부터 파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35) 이 법률에 대한 상세는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2006.4. 
참조

36)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 지방행정, 자치행정연구소, 1995.5. ; 
복山善充(他), 破産法槪說, 有斐閣,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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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공적법인의 파산능력에 대하여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견해도 보인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파산법개정에서 
법제심의회에서의 논의가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파산 이후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없이 파산법에서 공법인의 파산능력만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사록에서는 미국의 
오렌지카운티의 파산케이스를 다루고 민사재생법적인 수단이 일본에
서도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37) 명확히 이제까지의 통설과는 뉘앙
스의 차이가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처음에 소개한 바와 같이 공법인의 파산능력을 그 통치능력의 관점
에서 부정하는 견해는 파산법이 청산형으로 공법인이 소멸하는 케이
스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
서의 챕터나인은 파산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청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소위 재생형 내지 회생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무자회
생적인 형태로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고도 생각된다.38) 

37) 法制審議會 倒産法部會 破産法分科會 第四回會議 議事錄, 2001.9. 참조.
38) 최근 일본의 경우 특정조정에 의한 채무조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 관계하는 법인에 있어서도 그러한 수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조정이
란 1999년에 성립한 ‘특정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자 재생의 방법이다. 특정조정법은 특정채무의 조정을 위한 법률이지만, 
그 내용은 “지불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이와 같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금전적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조정”의 것이다. 법원에서의 민사조정절차
의 하나이다. 개인의 다중채무자가 자기파산이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활용하
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특정조정의 신청은 개인만이 아니고 법인도 가능하다. 
모든 채무자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민사재생법과는 달리 특정조정의 특징은 채무자
가 방기를 요구하는 대상채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구제를 
받고 싶은 채무자는 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특정채권자하고만 협의
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의 수락은 강제는 아니고 채권자의 합의가 전제로 된다. 
조정대상이 되어 있는 채권자가 반대한다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섭이 성립
하면 양자간에 채무면제 등을 정한 조정조항을 결부하고 수락되면 조정이 성립한
다. 때로는 법원이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
조항은 체결한 시점에 채무자ㆍ채권자 쌍방에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채권자에
게는 특정조정에 의하여 방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제상 
장점이 있다. 총무성은 지금까지 경영개선이 보이지 않는 제3섹터 등에는 회사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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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민사재생법 등에 의한 조기의 법적 정비를 촉구하여 왔지만, 최근 이들의 
재생절차로서 특정조정을 중시하고 있다.
2003년 6월 북해도주택공급공사가 특정조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면제의 
신청을 행하였고 이어 장기현주택공급공사가 2004년 1월에 그리고 천기현주택공급
공사가 동년 2월에 각각 특정조정의 신청을 행하였다. 이 중 북해도주택공급회사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27일 특정조정이 성립하였다. 그 내용은 15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725억 엔의 채무 중 275억 엔을 일괄변제하지만, 나머지 450억 엔에 대해서는 
채무가 면제되게 되었다(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세무상 손실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주대표소송에
서 견뎌낼 수 있는 채무의 면제인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금융기관이 근거도 
없이 이들의 채무면제에 순응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주주소송에 의한 손실의 보상
이 질문될 지도 모른다. 
주택공급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공급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특정조정에서 채무가 대폭적으로 면제되게 되면 금융기관의 융
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이 있기 때문에 다액의 금전을 떼이게 된 것이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본래 채무보증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널리 나타낸다. 이것으로부터 전국 각지에 특정조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면
제가 다수 행해질 것이 예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액의 금전을 융자하고 있는 전
국의 금융기관이 숨을 죽이고 그 행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채무보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는 채무이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
실이 밝혀지면, 이후 금융기관이 융자에 응하지 않는 태도로 변화하는 것도 염려된
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하여 파정을 견뎌내어 왔던 지방
자치단체에 있어서 채무의 금융지원이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다. 특정조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의 계기가 
될 위험성도 숨기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의 채무의 관계도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다액의 채무이다. 다수의 지
방자치단체가 버블시대에 구입한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차입금리가 부담이 된다. 요컨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의 금리부담은 누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기 때문
에 토지개발공사의 금리부담도 낮지만, 이후 가령 금리상승이 발생하면 이러한 지
방자치단체에게 그 재정적인 영향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 염려된다. 
토지개발공사가 금융기관으로 차입을 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채무보증이란 토지개발공사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지불
을 한다는 보증이다. 이러한 채무보증을 통하여 실은 기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
다. 즉 토지개발공사에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자
치단체의 채무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없다. 그래서 얼마라도 대부하는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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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재정재건의 길

1) 국가의 새로운 제도정비에 대한 책임
지방자치단체재정의 파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파

산을 인정하는 미국형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는 논의에는 반대가 있
을 수 있다. 공법인의 문제해결에는 사법적 해결보다도 일본식의 행
정적 수법의 편이 적합하다고 하는 사고도39) 이에 유사하다. 이러한 
비판에는 우선 현재의 사법 특히 법원에 이것 이상의 업무를 행할만
한 인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배경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인
재 문제와는 별도로, 오히려 사법적 해결보다도 행정적 해결의 편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재건법에 의한 
행정적 수법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을40)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능하고 지금까지의 대부에 대하여도 금리를 지불해 가는 한 우량채권으로서 위지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2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본래 행해여야 할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태만하였다는 것이다. 본래 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
처가 대부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인가 충분한 신용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금융기관의 모랄해저드가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신뢰를 두고 있는 근거에 관
한 문제이다. 그 근거는 지방채의 신용평가에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본의 지방
채에 대해서는 국가와 동일한 수준이며 신용리스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사고이
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과 미국의 지방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지
방채에 있어서는 시장의 가버넌스가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근거가 없는 신용평가가 금융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대출의 신용담보가 
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누군가가 돈을 주입하고 있는 한 현실로 도산이라는 것
은 발생할 수 없다. 일본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실태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정하지 않는 것도 국가나 금융기관이 돈을 주입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확실히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는 시점에는 문제해결은 불가
능한 상태로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39) 김범식/박원석/송영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 149면 이하 참조.
40) 이러한 현상을 ‘기능하지 않는 준용재건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 白川一郞, 前揭



Ⅳ.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86

행정적 수법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준용재건제도를 들 수 
있다. 1955년에 제정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지만, 전후 60년
을 경과하여 내외의 정세가 변화한 것은 물론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것의 성격도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구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시는 국가의 
예산조치도 있어 재정재건에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이것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 수법 예컨대 준
용재건제도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을 하려고 하기 보다
는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편이 더 좋다. 재정파탄의 실
태를 표면화시킴이 없이 점점 적자를 쌓아간다면 이를 느낄 때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적자를 안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인 
것이다. 최종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이 비싼 대가의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적 구제의 틀인 것이다. 

결국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 최종적 비용부담의 크
기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제도의 정비가 빠를수록 국민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법원의 인재부족이라는 문제도 법률에 수반하는 예산조
치에 의하여 처리가능한 문제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오늘날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치의 태만과 
빈곤이라고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률은 채무자회생법의 지방자치단체판이라고 생각하면 이
해하기 쉬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파정시켜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한편으로 지방
자치단체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틀은 지금까지 우
리나라에는 없던 제도이다.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제
도를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미 서술한 바 있지
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한 원인의 대부분이 국가

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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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하는 점도 배경에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재정 시스템이 
소프트한 예산제약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차입금을 누적해 가는 결
과가 되었던 측면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새로운 법률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불이행이 생기는 때

의 대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 사고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을 지금까지 소프트한 예산제약으로부터 하드적인 예산제약으
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의 주장이다. 전체로서의 지방재정제도
를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틀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지방자치단체 
파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준비도 그러한 제도설계의 일환으로서 취
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후 채
무불이행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론으로서도 피할 수 없다고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전제로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 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령 당해 회계
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
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
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
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이
것도 1-2년에 재정상태가 호전한다면 몰라도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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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야기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수중에 
결제를 하기 위한 현금이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기업에서도 그러
하지만, 채무초과에 빠져 있어도 그 법인이 반드시 채무불이행을 야
기하여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가 여부는 전적
으로 자금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특히 그러하지만 금
융기관이 융자하고 있는 한 그 기업이 채무초과에 빠져 있다고 하여
도 도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용하면 금
융기관으로부터의 대부가 계속되고 국가로부터의 지방교부세조치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는 한 문제가 현재화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은 이후 더욱 엄격하게 된다고 
예상된다. 금리상승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부담의 증가 또는 관계하는 
공사의 파탄 등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다
른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개혁에 따라서는 지방
교부세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41) 지방교부세가 감
소할 경우 중앙으로부터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의 지방
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 중에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된다.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파탄이 계기가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
에 빠질 우려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
로 금융기관의 융자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래 리스크 회피
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예상되지만, 그러한 금융기관의 태도의 변화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예상된다.

41) 일본에서의 이러한 동향에 대한 상세는 조태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쟁해결의 실태와 시사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조정의 방
향, 한국법제연구원, 2006.7. 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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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파정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이미 서술

한 것과 같은 미국형의 챕터나인을 상정해 본다. 새로운 틀이 미국형 
챕터나인이라면 지금까지 없던 지방자치단체에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
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과 재정재건을 위한 법률’이라고 명명하
여도 된다. 법률제정의 취지는 2가지이다. 하나는 재정파탄에 빠진 지
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오늘날 재정파탄에 빠
진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조정이 행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
체가 재정재건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채무
조정의 룰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이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정을 
행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파정에 빠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을 도
모해 간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50년 전에 재정파탄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할 목적으로 일본에
서 제정된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과 법률제정의 취지는 동일하
다. 그러나 기본적 차이는 지금까지 일관하여 서술하여 왔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의 유지를 계속적으로 도모해 간다는 사고가 
그 배경에 있다는 점이다. 

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만이 이 법률의 대상으로서 
재정재생을 위한 신청을 행할 수 있다. 신청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 이
외에도 성실히 채무자와 대화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한다는 등의 요
건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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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
체가 소속하는 지방법원에 이 법률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즉시 법률적용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절차 개시
와 동시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차압 등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법원은 감독위원을 임명한다. 감독위원의 임무는 신청을 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
우는 법원은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복잡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임명되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평가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는 그 채권금액에 상응
하여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채권자 중 수인에 의한 채권자위
원회가 설치된다. 채권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재건
계획에 관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을 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의한 채권자로부터의 지
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배제되기 때문에 통상과 같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 하에 채무의 
조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된다. 통상의 파산과 달리 
자산의 청산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과 같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률의 하나의 특징이다. 요
컨대 신청을 행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조정을 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도 계속하여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회계ㆍ재무상의 엄격한 관리책임
이 요구된다. 만약 위법한 지출이나 재무상의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들은 감독위원의 조사 아래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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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재정재건계획을 책정하게 된다. 

재정재건계획 중에는 채무의 구체적인 조정방법 및 이후 재정재건의 
진행방법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채무처리의 방법은 개개의 지방지차
단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충분하지 않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리고 장래에도 계속하여 재정수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
게 된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다. 현금ㆍ예금 나아가 기금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만,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것이 남아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의 리스트 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기업과 같이 자유
로 자산의 매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그 목
적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공유재
산의 경우 그 대부분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
고 할 수 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ㆍ매각
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
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잡종재산은 대부․매
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
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1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
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
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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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시의 일등지에 시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곳
도 있다. 이것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방법이 당연히 고
려된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ㆍ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정
서비스에 지장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건축한 것을 빌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
의 중앙성청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철저한 자산리스트라에 의하여 박
물관이나 기타 시설 등은 잡종재산에로의 전환으로 매각처분이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세출의 대폭적인 삭감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현행의 법률
을 전제로 한다면 의무적 경비 중에서도 복지관계 세출의 대폭적인 
삭감은 곤란할 것이다. 인건비의 삭감에 대해서는 노조와 교섭결과에 
의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차치하더라도 급여 등에서도 삭감될 
것이고 급여 일부로 보이는 퇴직수당에 있어서도 삭감이 있을 것이
다. 공무원 정원의 삭감에서도 조기퇴직 등의 형태로 대폭적인 삭감
이 행해지게 된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급여관계 조례 그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도 고려된다. 채무삭감의 비용부담은 이러한 형
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 등의 증세조치도 당연
히 검토대상이 된다. 어느 재건기간을 구획하여 다른 기방자치단체 이
상의 세율이 과해지게 된다. 현재의 표준세율을 상회하는 세율이 적용
되게 되지만, 지역주민에게도 채무처리의 비용부담이 명확한 형태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어느 검토안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의한 심의ㆍ의
결을 거쳐 결정되게 된다. 행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사무기구는 재건안의 책정이라는 곤란한 업무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구체안의 작성은 채권자와의 조정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곤
란을 수반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자가 수락할 수 있는 실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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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채무조정안을 책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정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 없던 엄격한 대응을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지방의회도 재건안의 책정을 향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 요
구되고 있다. 재정재건제도에서는 지방의회가 전혀 기능 부전의 상태
에 놓여져 있던 상황과 비교한다면 이점은 커다란 차이가 된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채무조정을 포함한 재정재건안
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채권자집회의 의결에 회부된다. 의결
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 의결권 총액의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재정재건안은 승인된다. 전자
의 규정은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건이며 후자는 금액을 기준
으로 한 요건이다. 이 2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승인된다. 승인
이 된 경우 이 계획안에 의한 채무의 변제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재정계획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재정재건안이 부정된
다면 신청을 행하였던 지방자치단체는 사법적인 보호 아래에서의 재
정재건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4) 새로운 제도가 갖는 장점
미국식 챕터나인제도는 일본식의 행정적 해결과 비교할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
요한 차이점이다. 재정재건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그 중에 있는 
채무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그것이 행정적 
수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새로운 제도가 채무의 조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와 장점을 갖
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채무
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룰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지금까
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정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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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
는 방안은 전무 하였다. 일본식의 행정적 해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의 형태로 채무 조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살펴본 일본
에서의 특정조정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특정한 채권자와 대화하여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법원은 그것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데에 불과
하였던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은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채권을 조정하는 수단이 준비된 것이 된다. 이
것은 채권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투명성이 높은 채무조정의 
룰 하에서 해결해 가는 틀이 준비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건과정에서의 투명성의 확보이다. 이 
법률에는 채권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면의 모든 것에 자유로 
접근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재건계획의 책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부의 인간이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
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일본에서의 준용재건단체가 국가의 관리 하에 재정재건을 행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선명해 진다. 준용재건제도에서는 사
실상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지했음과 같은 상태로 된다고 말해져 왔
다. 이점은 이 법률이 제정된 당시로부터의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지
적되어 왔던 점이다. 별도의 논점이 되지만 지방자치의 정신을 짓밟
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재정재건의 과
정은 일반적으로 오픈됨과 동시에 재정재건 과정 그것은 지방자치단
체에 있어서 엄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사결정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 준용재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
른 점이다. 

셋째는 재정재건의 스피드가 빠르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채
무불이행을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별도의 수단으로써 행하였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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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행정적 해결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러하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보고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 사례로서는 북해도 유맹정(현 유
맹시)의 경우가 있다. 유맹항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국생명 외 13개의 보험회사로부터 공동융자를 받은 사례이다. 현재
의 버블불황과 사정은 아주 유사하며, 호황시에 계획한 사업자금의 
채무가 불황에 의하여 변제가 가능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가 
이를 떠맡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빠졌던 것이다. 당시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쉽
사리 결정되지 않아 결국 북해도장관의 알선으로 화해하는 것이 결정
되고, 당해 유맹정이 소유하는 토지를 현물변제하는 형태로 결착하였
다. 그간 채무의 회수까지 14년 정도의 세월이 낭비되었던 사례가 보
고되고 있다.42) 새로운 법률에 의한 사법해결에서는 물론 채무의 상
태에도 의하지만, 불과 3-4년에 채무의 조정이 행해지는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관점으로부터의 평가이지만 새로운 법률에 근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뿐만 아니라 주민도 끌어들이는 형태로 재
정재건이 진행되는 것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행재정에 강한 관심을 불
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
서는 증세도 부득이 한 선택으로 되는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역
주민도 직접 그 비용의 부담이 강요되기 때문이다.

5) 지방분권에의 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규율의 악화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여 왔는

가를 추구해 가면 결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두 돌봐주는 
시스템에 귀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수립 후 약 60여년에 걸쳐 전

42) 白川一郞, 前揭書,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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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일률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사회자본스톡의 유지를 도모해 가
는 정책이 취해져 왔다.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생활수
준향상에 공헌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고도성장
의 과정을 거쳐 사회자본스톡도 그런대로 수준에 달한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심을 박탈하고 오히려 모럴헤저드조차 
발생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를 재검토하여 지방에 재정자치권을 과감히 이양해 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은 재정면에
서도 발본적인 형태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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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IMF체제 아

래에서이다. 국가적 금융위기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도산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
단체가 도산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재정위기가 표출되어 화제
가 된 경우도 아직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 온화한 상황이 지방
자치단체 재정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 아무런 
풍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면 아래에서
는 확실히 악화하고 있음이 그 실태이다. 악화의 정도도 더욱 강해지
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파탄에 빠질 경우 개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
이 있는 것일까. 우선 가계의 부담에 영향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공영주택의 임차료, 수도요금 등이 인상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의 상당한 부분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 경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
로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의 재원부담으로 행정서비스의 상승을 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출삭감은 우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의 재검토로부터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모자가정이나 유치원아동
에 대한 각종 혜택의 폐지도 가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
체에 따라서는 교통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도 있다. 그곳에서는 버스
나 지하철운임의 상승도 행해질 것이다. 

지역의 생활환경의 악화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공공투자는 물론 
그 유지의 비용도 삭감되면 도로의 보수도 뜻대로 되지 않게 된다. 

또한 지역의 이벤트활동 등의 보조금도 폐지되게 되면 지역공동체로
서의 지금까지와 같은 비중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증세라고 하는 
주민에의 직접적인 비용의 부담이 야기되는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주민생활에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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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이 정도로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한 것일까. 

재정규율은 왜 실패된 것일까.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통제가 이렇게까지 참혹한 결과로 된 것은 어떠한 연유로 인한 것인
가.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이 없이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재건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파탄을 
해속하고 재정재건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제
도설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이 국가와 지방을 통한 행재정제도의 틀 그것 중에 마련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도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미봉책으로
는 가령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재차 동일한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일견 엄격한 규율 하에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경영이라는 제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
율을 붕괴시킨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지방교부세제도나 보조금에 
의한 국가의 지방재정에의 커다란 관여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조장하고, 오늘날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배경이 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형태의 재량권을 허락한 것도 각종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의 보통회
계 이외의 채무의 누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방공사나 지
방공단의 다액의 채무의 배경에 국가의 정책이 크게 관계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재정위기 
또는 지급불능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위기에 당면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을 재건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식의 파산선고제도와 일본
식의 재정재건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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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
권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대신 재정재건을 지원하는 이른바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재정위기관제도의 도입
은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이를 명시하는 방법과 새로이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재정위기관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할 경우 자치
권이 일정부분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후
속적인 재정재건 지원을 통해 자력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즉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터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재정위기관리
를 신청하는 주체의 문제와 재정위기관리 조치에 따라 자치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재정위기관리 신
청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청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것인
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신청권한을 줄 것인
지의 문제이다. 

재정위기관리 신청권을 중앙정부에까지 확대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
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재정위기관리 신청을 함으로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재
건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신청권을 남용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신청권이 왜곡되게 행사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재정위기관리 신청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위기관리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권을 제약할 것
인가의 문제도 있다. 자치권을 제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사전에 경각심을 주어 재정운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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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유인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효율적인 재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이념에 배치되고, 또 재정위기의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엔 전반적인 지방재정 구조상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위기관리 신청을 꺼려하여 재정재건조치를 실기할 우려도 있다. 

반면에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을 경우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을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지방자
치단체에 지원함으로서 건건한 재정운영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재건의 대가로 재정위기관리를 신청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사전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
권의 일부를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치로는 지방자치단체장 해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중앙정부
가 주도하는 재정위기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과
정에 개입하여 재정재건을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43)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시장에 의
한 가버넌스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를 소프트한 예산제약으로부터 하드적인 예산제약에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강조
한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 시장에 의한 가버넌스를 강조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설계가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장래 상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에 대하여 종래의 무방비 내지 일본식의 행정적 수법을 대신

43)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김범식/박원석/송영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
과제, 14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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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법적 해결에 의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
체에도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혹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 중의 지방자치단체파산을 규정하고 있는 챕터
나인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라고 한다면 오해를 줄지도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계속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를 파산시켜 청산시켜 버리는 것으로는 가지 않는다. 

연방파산법상의 챕터나인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지방자치
단체를 보호하며 그 보호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채무의 조
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판 채무
자회생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후 예상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에 대하여 미국형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즉 사법적 해결의 틀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지방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적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유효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사법적 해결의 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채무조정
을 위한 새로운 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재정재건의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관점으로부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
해지고 있는 틀이다. 어떻게 하여 그러한 특이한 틀을 우리나라에서 
모델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의 가버넌스에 의한 재정규율의 유지를 진행해 간다면 이
러한 틀이 그 전제로서 어떻게 하더라도 필요하게 된다. 파산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율이 유지된다고 하는 
중요한 역할도 그 하나이다. 특히 파산제도가 가지는 금융기관의 융
자태도에의 영향은 중요하다. 근년 파산이 갖는 금융정책에의 영향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이론도 주목하면서 지방재정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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